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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족가치관에 변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잔존함으로써 양성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세기 말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 

안정성이 상당히 약화됨으로써 가족 내 자원의 불충분성과 자원배분의 비합리성이 

나타나고 이는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최근에는 취약

계층인 아동과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폭

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광의로 살펴

보면,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성학대 등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일반폭력의 속성에서 나타나듯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

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 속 깊이 폭력이 내면화 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

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어떠한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하

며,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

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조사연구는 당 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인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총괄책

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원내‧외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보고

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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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연구의 수행에 참여한 전문조사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시설 조사에 참여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및 상담원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또한 

표본추출 및 자료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한 손창균 부연구위원, 도세록 연구위원,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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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관기관으로 믿고 맡겨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사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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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 넓은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됨. 

  ―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

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짐. 

    ∙첫째,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실태를 파악함. 

    ∙둘째, 가정폭력 유형별 예방 및 대응책을 개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함.

    ∙셋째,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국내제도 연구 검토, 가정폭력 관련 선

진국의 제도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함.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기존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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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선진국의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가정폭력 발생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이론을 논의하여 시

사점을 도출함. 

□ 일반가구조사

  ― 조사표 유형은 모두 6종이며, 가구공통조사표(영유아 학대 포함), 응답자조사

표, 응답자배우자조사표, 중‧고등학생 조사표, 미혼자조사표, 노인조사표 등으

로 이루어졌음. 

□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 가정폭력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상담소 내담자 

    ∙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 

□ 가정폭력 관련 지원시설조사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실시 

  2. 연구방법

□ 가정폭력 관련 문헌연구

  ―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정책추진 실태,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분석함. 

  ―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제도 및 정책의 도입가능성을 판단함.

□ 행정통계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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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특성 파악.

□ 가구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ED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표본추출을 함. 

    ∙ 즉,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

며,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를 활용하고 가구명부 참조

  ― 조사기간은 2007. 8. 6～10. 29(80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 10,000가구 중에 조

사완료가구는 9,847가구로 완료율은 98.5%를 보였음.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심층조사

  ― 가정폭력 피해자 약 1,000명에 대한 심층조사

  ― 전문상담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

  ― 가정폭력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현황 등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조사

  ―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22개소

  ― 조사방법: 우편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07년 10월 8일～ 11월 30일

  ― 조사완료: 320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209개소, 통합상담소 29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7개소,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6개소

  ― 조사표 구성: 5종

    ∙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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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수행체계

□ 실태조사 분담

  ― 3개 기관이 연구내용에 따라 실태조사 분담 실시

    ∙조사단계: 일반가구에 대한 가정폭력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정

폭력관련 지원시설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수행하였음. 

    ∙분석단계: 각 조사수행기관이 조사자료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을 주도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보고서 작성의 책임기관에게 이관되었음. 

    ∙최종단계: 보고서 작성단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

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공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가정법률

상담소의 연구진과 협의‧조정하여 완료하였음.

제 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 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 가정폭력의 개념

  ―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가정

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학

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 가정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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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

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임.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한 폭력을 기준할 경우, 일반적으로 3대 가정폭

력은 아내폭력,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을 의미함. 

    ∙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

임, 유기, 성학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것은 신체

적 폭력과 성학대라 하겠음. 

  2. 가정폭력 발생이론

□ 정신병리학적 이론(psychopathological theory)

  ―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개인적 행위자로서 어떤 특성(characteristics)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개인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ies)의 한 유형임. 

    ∙ 가정폭력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병리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임. 

□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ies)

  ―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사회환경, 타인, 집단, 그리고 조직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가정폭력을 이해하려는 관점임. 

    ∙ 이에는 좌절-공격이론, 사회학습 및 역할모형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교

환이론, 자원이론, 갈등이론 등이 있음. 

□ 사회문화적 이론

  ― 사회문화적 이론은 폭력을 가치, 제도, 체계운영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나 질

서 등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사회구조, 기능, 하위문화, 그리고 

사회체제 등과 같은 거시적 변인에 의해 가족 내에서의 개인폭력을 설명함. 

    ∙ 이에는 체계이론, 기능이론, 구조적 이론, 문화적 이론, 맑스 이론,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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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론적 이론 등이 있음(Gelles & Straus, 1979).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1.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 가정폭력실태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변화순 외(1993), 김재엽 외(1997), 김승권 외(1998),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여성개발원(2001) 등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음. 

    ∙ 각 연구별로 전국규모의 조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지 못하거나 전체 가족구성

원간의 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또는 조사방법 상의 한계를 지님. 

  ― 가정폭력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이루어졌고, 가정폭

력전달체계 및 인력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김승권(1999), 박경숙

(2000), 신은주(2000), 엄명용(2000), 김승권(2000, 2006) 등의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정부의 폭력대응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김승권(2006)은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시

스템 분석’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김승권(2006)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

개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발표하였음.

  2.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1990년대에는 일부지역 및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 및 빈도가 조사되었으며, 2000년대 오면서 전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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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발생률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 통

계가 분석되었음(보건복지부, 2000; 여성가족부, 2004). 

    ∙ 또한 아동학대발생원인,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후 후유증

과 대처방식 등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아동학대발생률은 아동학대범위 및 아동학대를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000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위를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와 방임, 성학대

로 분류하였으며 폭력정도에 따라 구타와 폭행 및 상해로 재분류하였음. 

    ∙ 동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 및 척도 기준이 마련되었고 폭력정도에 따라 신

체적학대를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음(보건복지부, 2000).

  ― 2004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위를 신체적폭력과 정서적폭력으로 분류하였으

며 폭력정도에 따라 경한 신체적폭력과 심한 신체적폭력으로 분류하였음. 

    ∙ 2004년 아동학대범위는 2000년에 비하여 신체와 정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용어도 학대에서 폭력으로 바뀌면서 아동학대의 측정도구에 폭력행

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여성가족부, 2004). 

  ― 전국 단위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아동학대발생률은 2000년에 43.7%에

서 2004년에 69.2%로 4년간 25.5%pt의 증가를 보였음(보건복지부, 2000; 여성

가족부, 2004). 

    ∙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은 2000년 연구에서는 신체학대발생률은 23.5%이

었으며 정서적학대는 19.0%, 방임은 20.2%로 산출되었으며, 성학대는 1.1%로 

나타났음(보건복지부, 2000). 

    ∙ 2004년 연구에서는 신체적학대발생률이 51.9%, 정신적 폭력은 66.1%로 측정

되었음(여성가족부, 2004). 

    ∙ 아동학대유형은 4년간 신체적학대는 2.2배, 정서적학대는 3.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한 신체적폭력이 높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음. 그러나 두 연구 간에

는 아동학대 정의, 범위 및 측정도구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응답자에 따라 아

동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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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유형 중에서 주로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방임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최윤라, 1988; 

변화순,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수미, 2003; 보건복지부, 2004). 

    ―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아동학대범주가 정서적 학대와 신체

적 학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아동학대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학대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방임, 성학대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아동학대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임.

  ― 아동학대는 발생 요인을 단절할 때 최소화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립되므로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최근 미국립노화지원센터(NARCEA)는 기존에 확인된 노인학대 유형들을 총 

망라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 방임,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착취, 자기방임 등 6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 6가지 범주에 들

지 않는 그 외 다른 형태의 학대는 일곱 번째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

음(Tatara, 1993; 우국희 , 2001 재인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은 신체적 학대‧폭력,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

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근 김미혜‧권금주 등(2006)은 신체적 학

대를 안전위협과 직접 상해로 분류하여 신체적 학대Ⅰ, 신체적 학대 Ⅱ로 분류

하고, 언어‧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재정적 학대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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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실태 관련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으로 형법

상의 유기죄 및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8개 항목에 대한 빈도를 측정한 

결과,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의 경험이 더 많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1999)에 의하면, 전체 

응답노인 중 8.2%의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유형별 발생률은 언어‧심리적 학대가 7.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방임(2.5%), 경제적 착취(2.1%), 신체적 학대‧폭력(0.3%)의 순이었음. 

  ―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 37.3%, 방임 

24.9%, 언어적 학대 19.5%, 신체적 학대 10.6%, 경제적 학대(7.7%)의 순으로 나타났음. 

□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노인의 성별과 연령, 배우자 유

무, 경제적 상태 및 의존성 등을 들 수 있음. 

    ∙ 박미은(2004)은 가족관련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학대자와 노인의 평소 관계, 

노인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박봉길(2005)은 가족갈등을, 그리고 이

연호(2003)는 가족의 기능의 저하나 가족결속력의 약화를 학대의 주요 요인

으로 지적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노인차별주의, 강한 가족

주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을 들 수 있음.

  4. 장애인폭력 관련 선행연구

  ― 기존의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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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장애인들의 일반적인 가정폭력, 특히 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전국 6개 도시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

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폭력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상담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이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기 시작됨.  

  ― 2006년에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

여 그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과 법제정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

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대상은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14

곳의 활동 여성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였음. 

    ∙ 주요 조사결과로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률은 68.8%였고, 장애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적장애인이 72.5%로 가장 높았고, 장애등급별 가정폭

력 발생률은 장애등급 2등급의 장애인이 76.3%로 가장 높았음. 

  ― 본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비장애여성 중심의 가정폭력 조사 및 관련 

정책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사표 설계에 매우 어

려움이 많았고, 조사대상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부의 활동가와 회원인 여

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전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관련 후속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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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선행연구

□ 가정폭력 피해 실태

  ― 쉼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8.2%의 대상자들이 한달에 1회 이상

의 신체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선아 외, 2003)

  ― 남편의 폭력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맞대응은 빈도와 정도에서 경미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함. 

    ∙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가해자 부부 22쌍을 대상으로 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2006: 175)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부부들의 동거기간은 

72.8%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나 가정폭력의 장기성을 보여주고 있음.

    ∙ 김재엽의 조사(2007: 452)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첫 폭력 발생시기가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이 42.9%,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5.5%로 1년 이내가 응답자

의 68.4%에 이름. 

□ 가정폭력의 영향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특징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한 충

격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신

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의 충격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김광일(1985)은 피해여성들

은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 순응적이며,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 기인하는 경향

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고, 표출하지 못한 분노감이나 적개심으로 심리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우울증으로 논의하였음. 

    ∙ 일반여성과 비교한 Gleason(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받는 여성의 63%가 

우울증으로 일반여성들의 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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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여성들은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의 순환싸

이클에 길들여지는 것을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되기도 함. 

□ 폭력상황에서의 대응

  ― 가정폭력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폭력발생시 ‘끝까지 참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3.0%, ‘무조건 피함’

이 22.4%로 보고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며(김승권‧조애저, 1998), 다른 연구에

서는 남편의 폭력행동으로 인하여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74.6%인 

것으로 보고되었음(김선아 외, 2003). 

  ― 남편이 폭력행동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가에 대해 

경찰 전문가 등에 의한 도움요청이 17.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

선아 외, 2003). 

□ 법적인 요청 정도

  ― 피해여성들이 가해남성을 대상으로 신고 또는 고소와 같은 법적 개입을 요청

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낮은 경향이 있는데, Kantor & 

Straus(1990)의 연구에서는 경미한 폭력의 경우 3.2%, 심각한 폭력의 경우 

14.4%로 나타났으며, Bachman & Coker(1995)는 피해자들의 경찰신고율은 

56%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들의 경찰에의 도움 요청 및 신고율은 현재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력 및 법적 개입효과에 대

한 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김승권‧조애저(1998)는 폭력상황에서 피해여성의 주위 요청은 6.8%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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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이 끝까지 참으면서 맞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

적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문제로 상담기관이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장희숙 외의 연구(200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1.8%가 경찰에 신고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소를 하는 경우는 중한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경미한 폭력의 피해자에 비

해서 고소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여성일수록 고소할 확률이 

높고, 고소를 한 아내들은 그렇지 않은 아내들에 비해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

기를 원하는 경우가 높음. 

    ∙ 경찰에 신고 후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이 줄었다는 보고가 피해여성들의 38%

로서 신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가해자의 특성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난폭한 성격, 편집적인 성격 등과 같은 인격 장

애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음주는 가해남성들의 폭력행동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서 음주상태에서 가

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 마시지 않는 남자들에 

비해 2-3배 높다고 함(Kantor & Straus, 1990). 

    ∙ 한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Fojtik(1978)의 조사에서는 학대 남편

들의 60% 정도가 알코올 중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재엽, 2007 재인용). 

  ― 가해남성들은 성역할에 대해 남성우월주의 또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 

    ∙ 폭력성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는 입장(김광일, 1985; 

Rosenbaum & O'Leary, 1981)으로서 성역할의 사회화가 남녀간의 불평등에 대

해 동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사회화된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 폭력재발을 막

는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성역할 재사회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됨. 

  ― 한편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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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bble & Straus의 연구(1990)에서 아내구타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 응답자 중에서는 23.0%가 실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였으나, 아내

구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남편은 6.5%가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나

타났음. 

    ∙ 이와 같이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는 위에서 논의한 성역할태도에 있어 가부

장적인 사고가 폭력행위에 미치는 관련성 보다 더 밀접하게 폭력행위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장희숙(2006)은 밝히고 있음. 

  ― 부부의사소통 유형은 가해남성의 인격적 특성, 가해 남성의 성역할 태도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정과 연관되어 폭력을 초래

하는 원인인 것으로 논의됨. 

    ∙ 건강하지 못한 인격,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들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폭력이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변하게 함. 

  ― 한편 가정폭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기인하기보다는 

부부간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음

(Giles-Simes, 1993). 

    ∙ 다시 말해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부부는 상호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폭

력을 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임. 

  ―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아동기에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이 많을수록 아내 폭력률이 높다는 주장이 많지만(김득성 외, 2000; 

Rosenbaum & O'Leary, 1981), 성장기의 폭력에 대한 경험이 성인이 되어 아

내폭력에 직접적인 관련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관련이 있어도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Gelles, 1997; Hotaling & Sugarman, 1990; 김예정 외, 2003). 

□ 필요한 서비스

  ― 쉼터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우 우선 자신

들이 폭력상황에서 도피하여 쉴 수 있는 ‘쉼터’의 증대(26.0%), ‘폭력남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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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인 제한조치(18.1%), 15.7%의 대상자들이 ‘남편의 치료’를 , 15.0%가 ‘여

성의 취업알선’을 원하고 있었음. 

  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평가연구

□ 여성폭력관련 지원시설(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 여성폭력관련 전달체계로서 지원시설(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가 사회

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03년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2차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음. 

    ∙ 2003년의 최초 평가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원시설이 시설환경, 종사자 근무

환경,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및 수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 2006년에는 2007년의 2차 평가를 실시할 목적으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음(김

승권 외, 2006). 

  ― 이어서 2007년에는 3대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시설발전계획과 중장기 대응방안 수립에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됨.

제 3장   가정폭력의 국내‧외 정책동향

제 1절   국내 정책동향

  ― 1990년대 중‧후반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 마련, 1997년 말에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주요정책과제로 가

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1998년에는 가정폭력 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1999년에는 가정폭력방지보완대책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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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이후에는 가정폭력관련 대응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된 시기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가정폭력관련 업무가 이관되었고, 같은 

해에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었음. 

  1. 가정폭력 관련 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

치 및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보호법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 진정한 피해자 욕구에 부응하여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 법안 마련이 중요함. 

  ―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경찰, 상담소, 보호

시설, 교육기관, 취업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는 협력적 피해자지원체계

를 마련하여 다각도의 지원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8조는 성폭력특별법 제

33조에서 구상권 규정 없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따라서 가정폭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차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정책방향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음.

1) 홍미영, 20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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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 현행 특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보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조치가 매

우 미흡하다는 결함을 지님. 

    ∙ 특히, 현행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그 내용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조치가 혼재되어 있음. 

    ∙ 또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시조치는 효력을 상실

하게 되어 피해자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372개소가 설립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

여 피해자의 임시보호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

회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

정폭력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에

서 운영하고 있음. 

    ∙ 가정폭력보호시설의 업무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를 비롯하여 가

정폭력피해자의 일시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

복귀 원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에의 동행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

고 있음. 

    ∙ 또한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 홍미영, 20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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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

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등의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음(제18조 제1항).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다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제18조 제2항).

  4. 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01년 7월 여성긴급전화 ｢1366｣을 16개 권역으로 정비하고 전담직원 144명

을 배치하여 연중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

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유관기관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폭력피해여성이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112, 119,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서비

스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였음. 

  ― 현재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기관 3자 협약에 의해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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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담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통

합 제공함. 

    ∙ 그러나 의사는 비상근으로 배치되어 가정폭력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

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제 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 여성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전반적 동향

  ― 오스트리아에서는 ‘폭력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행위자가 집

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대전환에 기초하여 1997년 새로운 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미한 폭력을 방지하는 

실효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의 경우 모든 폭력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성학대, 아동

학대, 여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번호로 일차적인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단체 네트워크별 산하의 여성신고 전화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음(Secondary bound). 

  ― EU의 확대와 함께 여성폭력문제도 전 유럽차원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1994년에 설립된 WAVE에 23개국이 참여해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WAVE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럽 내 국제 NGO로서 각국 폭력상황에 관한 정

보교류, 국가별 실태조사와 공통인식을 증진시키는 구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에 따라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아 매우 제한적으로 가정폭력을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부부폭력으로 접근하

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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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여성폭력 관련 법률인 1984년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의 특징은 피해자가 긴급 상황 일 때만 

지원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음. 

    ∙ 1990년에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7년에 피해자권리 분류법(Victim Right 

Clarifica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998년에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1984년 법에 비해 연방정부의 주

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양의 증가되었고,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주 단위를 넘어서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었음.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여성피해자에게 쉼터, 상담서비스 제공과 가정폭력에 대

한 연구를 비롯하여 대중교육 캠페인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를 주 경계에 상관없이 추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음. 그리고 검사들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

기 위한 시도로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음. 

  ― 미국의 여성폭력 행정체계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휴먼서비스 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하에 아동가족청

(Administ- 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을 두어 가정폭력방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가족청(ACF)에서는 가정폭력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문제로 보

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단위로 설치되

어 있는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쉼터 및 여성폭력예방 상담을 지원함. 

  ― 또한 가정폭력 관련 5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즉,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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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련 자원센터, 아동부양 및 보호관련 자원센터, 가정폭력관련 보건자원센

터, 인디언부족과 부족민을 위한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1995년부터 전국 무료응급전화가 도입되어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 기정폭

력 희생자에 대한 원조, 정보를 제공함. 

□ 스웨덴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폭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정과 별도의 조치들을 채택하였음. 

  ―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며, 책임자는 장관과 2명의 부장관으로 구분되며, 

이들 조직에서는 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 및 감독하는 업무가 주류를 이룸. 

    ∙ 영역별로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Division), 보건(Health Care Division),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Division),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Division) 

등으로 구분하며,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 

Division)에서 각종 가정폭력‧성폭력, 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보건사회부는 지방단위의 사회복지 부서에 대하여 정책의 견인과 집행의 강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함. 

  ― 1994년 스웨덴 폭력방지위원회는 정부제안을 받아들여 웁살라 대학병원 내에 

국립폭력피해여성센터(National Center for Battered and Raped Women)를 설

립하였음. 

    ∙ 또한 현재 131개의 여성 긴급쉼터(local women's emergency shelters)가 있

으며, 이들 쉼터들은 일년에 약 14,000건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

서 기관지원금을 받고 있음. 

□ 영국

  ― 여성폭력 관련 법률은 1990년에 여성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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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집중을 보이면서 1996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위험으로부터 여성

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취가 취해졌음. 

    ∙ 폭행에 대한 법적조치에는 형법상 경찰에 폭행죄로 조치하거나 민법상 폭력

남편을 가정에서 내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행정체계에는 여성문제담당 장관과 여성청(The Women 

and Equality Unit)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음. 

    ∙ 여성청 장관은 정부 내의 다른 직을 맡고 있는 장‧차관들이 겸직하는데, 2명

의 여성장관(The Ministers of Women)이 분야별로 종사함. 

    ∙ 여성청은 총리 직속의 내각기구로 여성담당 장관과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결정을 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처리함.  

  ― 여성청의 조직에서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곳은 여성폭력대응팀(Violence 

Against Women Team)임. 

    ∙ 주요 역할은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특별히 강간, 

스토커 범죄, 가정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표적인 여성폭력정책으로는 1974년 처음으로 핫라인인 여성보호기관(Women's 

Aid)이 설립된 이후 200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영국 및 웨일즈(England and Wales)지역에 약 200여 개의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의 포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의 연계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됨. 

□ 일본

  ― 일본은 1992년 가정폭력운동 및 연구집단(Domestic Violence Action and 

Research: DVARG)에 의해 전국적 조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정

폭력이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 그 후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민간 여성단체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음. 

  ― 북경여성회의 이후 1996년 ‘남녀공동참여비전’에서는 여성폭력의 철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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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후속조치로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 촉진

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

이라는 제목으로 11개의 기본시책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여성폭

력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찰, 사법기관에서

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단지 몇몇 현에서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

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여성들을 구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특별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형법, 민사법, 복지관련법 등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음. 

  ― 여성폭력에 대한 근거법이 없으며 매춘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인상담소, 

부인보호시설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 정부의 대응에 반해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쉼터는 1993년에 처음으로 AKK여

성센터가 설립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쉼터들이 설치되었

으나 절대량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2. 아동학대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미국

  ― 미국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복지에 책임 있는 자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학대,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하여 아동의 건강

과 복지에 해롭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CAPTA)에서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

대, 착취 등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74년에 이동학대 관련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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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방정부는 본 법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1980년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족보존서비스와 영구배치서비스, 가족 외 배

치를 주로 다루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 법률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나타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 단

위의 ‘아동학대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책임의식

을 부과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 1993년에 제정된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

고 2003년에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의 재승인된 법안으로 ‘아동안전가족

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이 제정되었는데, 미국에서 가

장 최근에 제정된 아동학대관련 총괄법안임. 

  ― 미국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1974)에 근거

하여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가 설립되었음. 

    ∙ 동 센터는 주정부나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와 방임을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

도록 원조해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11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휴먼서비스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하에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의 주무부서는 DHHS 산하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으로 주정

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정책수립, 주 재정지원, 현황조사 및 평

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초기에는 ‘격리보호’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예방적인 차

원의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 네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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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며, 주정부의 DHHS 하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 

CPS)가 주 전달체계임. 

□ 영국

  ― 영국의 아동학대 개념은 ‘육체적 손상, 지적, 정서적, 또는 행동의 발육의 손상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법률에서는 학대가 아동의 건강 또는 발육에 손

상을 입히는지 손상이 심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등한 아동과 비교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

하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이 제정됨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아동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음. 

    ∙ 동 법에는 아동보호, 입양, 위탁 및 권리보장,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규

정하였으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음. 아동법은 2004년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이 강화되었음.

  ― 영국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서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있으며, 보건부 산하의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함. 

   ―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현장조사, 사례회의, 판정, 보호 등 다섯 단계를 

거침. 

□ 일본

  ― 일본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신체에 와상이 생기고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일,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일, 아동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충분

한 섭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독보호를 현저하게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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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행하는 일’ 등으로 정

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묵인 및 배우자 폭력장면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일본의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3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47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동 법에는 

국민은 모든 아동이 심신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사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차원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이 수행되었음. 

  ― 일본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부서로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을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의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 전파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 산하의 학대방지대책국(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계획, 지역별 학대방지 네트워크구축 등

을 담당하며 개별 현‧지정 도시의 아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제를 

논의함. 

    ∙ 후생노동성 산하의 평등고용‧아동‧가족국(Equal Employment, Children, 

Families Bureau)과 총무부는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004년 아동폭력예방을 정보제공, 교육, 계몽 및 연구조사를 위하여 45백만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1990년에 민간단체인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사카에서, 1991년에는 동경에서 

발족하였음. 

    ∙ 동 단체에서는 전화 Hot-line을 개설하고, 심포지엄, 보고서 발행,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 시정촌에서는 

아동학대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현장조사, 조치 등 세 단계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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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는 아동학대 목격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안 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으며,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관련 기관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음. 

    ∙ 학대현장조사는 아동상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은 재가지도

(원가정보호), 혹은 격리판정을 받고 있음. 

    ∙ 아동은 격리판정이 나면 일시보호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부모 혹은 후견

인 인도, 친권박탈, 혹은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

를 받게 됨. 

□ 스웨덴

  ― 스웨덴의 아동학대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한 경우라도 법정에 회부됨.

  ―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아동학대 사례등록 및 신고 시스템이 없어 국가단위의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은 지역별로 이루어지

고 있음. 

    ∙ 또한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학대 관련법은 1902년 아동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근대적 의

미의 아동보호가 시작되었고, 2002년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이 제정되어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더

욱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스웨덴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지역별로 사회복지위원회 총 284개소가 설립되

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성 및 관리하며 보호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산

하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의료보호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하

여 전문적,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민간협력프로그램으로는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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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신고전화인 핫라인을 운영하여 전화상으로 고민을 상담하며 상담

내용 및 현황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는 예방, 조사, 사회적 지원과 재가치료, 기타 조치 등 

네 단계를 거침. 

    ∙ 예방은 아동학대 사례로 관계기관에 넘기지는 않으나 아동복지사가 정기적으

로 접촉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조사는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교사, 의사, 학교관련 및 보육 등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접수 후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긴급상황)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시 격

리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3. 노인학대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미국

  ―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격이 강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먼저 노인학대에 관여하였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은 

1978년 Steinmetz에 의한 논문이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1980년 하원의원인 Pepper & Oakar에 의해 ‘성인학대 방지, 확인, 

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음. 

    ∙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 설립과 의무신고제

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음(Tatara, 1995; 우국희, 2001 재인용).

  ― 1987년 노인법 관련 개정에서 노인학대관련 욕구조사와 노인학대예방활동을 

주 정부 산하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

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법안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1년 노인학대와 관련된 Title Ⅶ, Chapter 3

이 추가되었음. 



요약 73

    ∙ 이는 주 정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련 조항으로 지역

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음(Tatara, 1996; 

우국희 2001 재인용).

  ― 이 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이 있음. 

    ∙ 이 법률에 따라 모든 주 정부는 자체의 노인학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를 돕

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성인보호서비스법의 핵심인 신고제는 노인학대 케이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미국의 노인학대 대처조직은 노인국, 국립노인학대센터, 그리고 민간기구인 노

인학대예방위원회를 들 수 있음. 

    ∙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

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

방정부 차원의 기관임. 

    ∙ 국립노인학대센터(NCEA)는 보고서를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함.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국가

규모의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이 외 민간차원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NCPEA)는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대변자들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단체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연구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이연호, 2001). 

  ―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에서 

조사되며, 성인보호 서비스의 강조점은 노인이 가능한 독립적 삶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것임.  

    ∙ 각 주에서 제공되는 보편적인 주요서비스는 정신건강사정서비스, 상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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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원조서비스, 가정폭력프로그램, 가해자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정신

적 장애,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이외 방임, 자기방임 프로그램 등임(Kemp, 

1998; NCPEA, 2001; 이연호, 2001 재인용). 

□ 영국

  ― 영국에서는 1993년에 시행된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으로 인해 영국의 지역사회서

비스의 제공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음. 

    ∙ 이 법과 보건부의 실행지침은 사정(assessment), 수발계획(care planning), 개

입(intervention), 모니터링과 재검토(monitoring and review) 등의 과정에 관

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다음은 2000년에 시행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으로 이 법의 내용 

중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특히 노인학대 및 방임의 대상자로서의 노인과 관

련이 있는 조항은 생명에 대한 권리(제2조), 고문, 비열한 처우 또는 징벌을 당

하지 않을 권리(제3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5조), 개인 및 가족

생활, 가정, 통신을 존중할 권리 제8조)등임.  

  ― 성인학대 또는 노인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거나 실제로 학대를 경험하고 있

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은 영국 보건부 지침인 󰡔No 

Secrets󰡕(Department of Health, 200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노인학대 및 방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은 사회서비스 부서에의 의뢰, 

사회서비스 부서와 경찰의 합동전략 논의, 통합조사, 관련 기관간의 의사결정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과 재검토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서 중심의 개입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진행되거나 시

설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 직원 징계가 이루어짐(김경호, 2007). 

  ― Action on Elder Abuse(AEA)는 영국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국가조직임. 

    ∙ AEA는 노인학대를 모든 노인이 안전하게 공포, 방임, 태만, 고통, 착취없는 삶

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학대를 규정하고 유형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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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AEA는 무료위기전화상담(Help Line)을 운영하며, 컨퍼런스 등 학술사

업과 정기간행물 등 출판사업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중추적 역할

을 하고 있음(이연호, 2001). 

□ 일본

  ― 일본 노인학대의 법적‧제도적 체계에 근간이 되는 법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임.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짐. 

  ― 최근 개호보호제도의 검토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대응이 이슈가 되었다. ‘고령

자 간호’, '자립시스템 보고서- 새로운 고령자 간호시스템 구축(1994)‘에서는 간

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것이 적당

함을 인정하나 가족에 의한 간호 포기, 학대의 경우 행정기관이 긴급 보호조치

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노

인복지법의 일부 개정 형태로 법문화 되었다(이연호, 2001). 

  ― 일본에는 노인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 1994년 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SSEA)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하여 SSEA는 

일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 전화상담서비스 Help Line을 시

작하였음(Yamada, 1999; 이연호, 2001 재인용). 

    ∙ 노인학대예방센터(Japan Elder Abuse Prevention Center)는 1995년(평성 8년) 

‘노인학대 프로젝트’ 연구과제에서 창안‧설립되어 노인학대를 주제로 연구활

동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상담,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위기라인인 전화상담(Support Line)을 개설하여 운영하

고 있음(이연호, 2001). 

  ― 일본의 경우 가정 내 고령자학대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 없고, 가정 

내 고령자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재택개호지원

센터나 복지사무소, 고령자학대방지센터 등 민간단체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임. 



76

  ― 따라서 고령자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후생노동성에서는 가정 내 고령자학대에 대해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제휴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창구로 해서 민간위원이나 개

호서비스종사자, 자치회, 의료기관, 경찰, 변호사 등이 제휴해서 조직하고 정

보를 공유해야 함. 

  ― 민생위원들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재택개호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원을 자택에 파견하며, 개호서비

스의 이용이나 입원 등을 재촉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도 함. 

    ∙ 심한 학대자인 경우 경찰에 통보까지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우병창, 2006). 

  4. 장애인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외국에서 행해지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법적 제제는 각 나라

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법 등을 통해서 벌칙 등을 시행하는 경

우는 드물다. 

  ―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인 폭력관련금지법 등을 통해 인종이나 성, 그리고 장애

와 연령 등의 카테고리로 폭력에 대한 법적 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

별 관련법과 같은 형태로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정의하거나 그 범

주를 정하여 이 들을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을 폭력의 주요 희생대상으로 보아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 

법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laws for violence against women)과 증오 

범죄관련법(hate crime laws) 등이 있으며 국가와 각 지자체 혹은 주(state)

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법령들이 있음. 

    ∙ 이 법들에서 장애인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판결과정에서 가중처벌이 결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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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국제적인 주요이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현재 많은 나라

들에서 여성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여성폭력금지법(laws for 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폭력금지법은 특별법으로 여성폭력을 금지하고 노인여성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따로 명시하여 처벌수위나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하였음. 

    ∙ 한 예로 미국의  ‘2000 여성폭력금지법’의 Sec. 1209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으

로부터 노인여성과 장애여성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보조금(예: STOP grants, Pro-Arrest grants)도 명시하고 있음. 

□ 증오범죄금지법(hate crime laws)

  ― 인종과 국적, 성, 특정한 질병 등 사회적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되는 증오

범죄(hate crimes)를 금지하는 법들에서 폭력의 주된 피해의 한 대상으로 장애

인을 분류함. 

    ∙ 이 법들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폭력범죄의 판결 

과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하거나 더 많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한 예로 뉴욕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정의(the definition 

of bias crimes)에 장애인에 대한 공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증오범죄법(laws for hate crime against disabled people) 

  ― 장애를 증오범죄의 한 대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증오범죄금지법 외에도 장애인 

대상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2004년 제정된 장애인

증오범죄금지법령(2004 Hate Crime Against Disabled People in Scotland)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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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보호법과 법령 

  ―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의 2000년 노인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보호법( 

Georgia Protection of Elder Persons and Disabled Adults Act of 2000)과 캘

리포니아 형법 368(California Penal Code § 368. Crimes against elder or 

dependent adults)이 해당됨. 

    ∙ 이외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형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였음. 

제4장  전국 가정폭력실태의 조사개요 및 응답가구 특성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내용

  ― 가구공통조사의 주요 내용은 가구원 사항, 비동거 가족, 가구사항, 아동양육태

도, 아동관계 실태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응답자 조사표와 응답자 배우자 조사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부관계,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서비

스욕구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중‧고등학생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폭력 관련법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서비스욕구 등의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미혼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경제‧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폭력 관련 법 및 노

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가정폭력실태, 서비

스욕구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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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부관계, 경제‧건강상태, 가족 및 친구관

계, 부부관계, 폭력 관련 법 및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

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노인학대 인식 및 실태, 서비스욕구 등 9개 부문으

로 분류됨. 

    ∙ 노인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문항은 노인조사표에 포함하였음.

□ 표본추출 개요

  ― 전국 가족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인

구이며, 조사모집단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 중 일반 및 아파트조

사구로 정의됨. 

  ― 표본의 규모는 약 10,000가구이며, 조사의 현실성과 가정폭력 발생빈도를 고려

할 때 조사구당 약 50가구를 조사하여 총 200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결정함.

  ― 표본대체는 조사구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

당지역의 인근 조사구로 대체하되, 예비조사구로 보유하고 있는 조사구를 대체

하는 방식으로 함.

  ― 표본 배분은 지역별 조사구수는 전체 표본가구수 약 10,000가구를 조사구별로 

배분하되,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별, 동부‧읍면부별

로 배분함. 

    ∙ 광역단위 차원의 표본 배분이 되도록 지역을 고려함. 

  ― 추정방법 가중치로 추출가중치, 무응답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함.

  제2절  응답가구의 제 특성

□ 응답가구의 유형 및 가구원수

  ― 조사완료된 10,083가구 중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구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신가구 18.6%, 부부가구 17.3%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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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구 7.9%, 3세대 가구 5.9% 등이 있었고, 다문화가정이 0.4% 포함됨. 

  ― 응답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2.79명이었고, 남자가구원 1.33명, 여자가구원 1.46

명으로 나타남. 

□ 응답가구의 주거상태

  ―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42.7%), 다음은 단독주택(37.6%), 다세대주택

(11.0%) 등이 순이었음. 

  ― 주택의 소유형태는 본인소유가 가장 많았고(56.5%), 다음은 전세(22.6%), 전‧월

세 및 보증부 월세(13.7%) 등의 순이었음.

□ 응답가구의 경제상태

  ― 전체 평균소득은 233만 8천 5백원이었고, 전체 평균소비는 175만 6백원이었음.

    ∙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매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득과 소비의 격차는 형제자매가구(97.9만원)가 가장 여유가 있었고, 조손가구

(6.1만원), 독신가구(32.1만원), 한부모가구(41.9만원), 부부가구(49.0만원)가 상대

적으로 여유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가정폭력실태조사 대상자

  ― 전체 가구 중 기혼부부조사대상은 76.9%이었고, 영유아를 포함한 초등학생 이

하는 가구당 평균 0.47명(최고 4명), 중‧고등학생은 가구당 평균 0.23명(최고 3

명)이었음.

    ∙ 15～64세 미혼자는 가구당 평균 0.44명(최고 4명), 65세 이상 노인은 가구당 

평균 0.28명(최고 4명)으로 나타났음.

    ∙ 이혼‧사별‧별거 등의 경우에도 기혼부부 조사대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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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한국의 가정폭력실태

제 1절   가정폭력의 조작적 정의

□ 부부폭력의 조작적 정의

  ―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1(1979; 1990)3)에 상해개념을 보완

한 3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CTS2(Revised Conflict Tactis Scale, 1996) 중에서 

17가지 유형을 활용하였음. 

    ∙ 척도의 선택기준은 첫째, 2004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조사에서 활용한 척도 중에서 정서적 폭력 2

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6가지 행위, 성학대 1가지 행위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부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방임 2가지 행위

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셋째, 2004년 척도에서 누락된 정서적 폭력 1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1가지 

행위, 성학대 1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부폭력은 이혼‧별거기간이 5년 이내, 사별기간이 1년 

이내인 기혼부부(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 및 남성)에게 발생된 모든 유형의 

폭력행위를 의미함. 

  ― 또한 노인부부폭력의 정의도 동일한 폭력행위를 적용한 것임.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아동학대의 조작적 정의

  ―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PC, Form A(Parent-Child Conflict 

3) 협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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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cs Scale, 1997) 중에서 20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척도의 선택기준은 첫째, 2004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조사에서 활용한 척도 중에서 정서적 폭력 3

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6가지 행위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둘째,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의 방임 4가지 행위, 성학대 5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셋째 2004년 척도에서 누락된 신체적 폭력 2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여부는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 해

당되며, 다만, 영아인 경우 16～20번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

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미혼자 학대의 조작적 정의

  ―  미혼자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s Scale, 

1996) 중에서 15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척도의 선택기준은 18～64세 미혼 가족원이 가족 및 친척사이에서 경험가능

성이 높은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7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

가지 행위, 방임 2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노인학대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다음의 3가지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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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Straus의 CTS1(Conflict Tactis Scale, 1979; 1990)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s Scale, 1996) 중에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 중 일부를 

활용하였음. 

    ∙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별 척도를 활용하였음. 

    ∙ 셋째, 김미혜 외(2006)가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각 유형별 척도를 일부 

활용하였음. 단, 김미혜 등은 신체적 폭력을 <Ⅰ>, <Ⅱ>로 구분하여 신체적 

폭력 <Ⅰ>은 안전위협을, 신체적 폭력 <Ⅱ>는 직접 상해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 한가지로 구분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학대 측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된 행위는 정서적 폭

력 6가지, 신체적 폭력 7가지, 경제적 폭력 4가지, 방임 7가지로 총 24개 행위

로 측정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장애인 폭력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6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

업으로 진행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개

발된 장애인 가정폭력 척도를 활용하였음. 

  ―  장애인 가정폭력 척도는 여성장애인 관련 문헌 분석과 여성장애인 성폭력상

담소 및 통합상담소 실무진들과의 포커스 그룹회의를 통해 최종 측정척도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가정폭력 측정척도를 기반으로 장애의 특성을 반영

하여 새로이 개발된 것임. 

    ∙ 단, 가정폭력 측정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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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학대, 경제적 폭력으로 구성된 

총 28개의 행위 중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5개의 행위를 활용하였음. 

  ―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장애인 폭력 측정척도는 유형별로 볼 때, 언어폭력 2

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2가지 행위, 정신적 폭력 5가지 행위, 성학대 3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등으로 구성되었음. 

  ―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 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 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

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제 2절   전국 및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 전국 가정폭력발생률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발생률의 정의를 조사대상의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

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음. 

    ∙ 따라서 아내폭력, 남편폭력, 아동학대, 미혼자 학대, 노인부부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폭력 등이 주요 가정폭력 대상이 됨.

  ―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

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보여주었음. 

    ∙ 정서적 폭력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 30.7%, 방임 

16.0%, 성학대 9.6%, 경제적 폭력 3.5% 등의 순이었음. 

□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도시 50.7%, 농어촌 46.9%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3.8%pt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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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은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발생률이 높았음. 

□ 과거 1년 이전 및 최근 1년간의 가정폭력발생률 비교

  ― 과거의 가정폭력발생률은 64.8%로 최근 1년간의 가정폭력발생률 50.4%보다 현

저히 높았음

    ∙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은 정서적 폭력은 60.0%에서 46.2%로 감소하였고, 신

체적 폭력도 38.2%에서 30.7%로 감소하였으며, 방임은 23.1%에서 16.0%로, 

성학대 16.4%에서 9.6%로, 그리고 경제적 폭력도 5.4%에서 3.5%로 감소하였음.

제 3절   가구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3세대가족이 가장 높았고, 1인가족이 가장 낮아 가구원수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3세대가족의 가정폭력발생률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핵가족 56.4%, 

한부모가족 36.5%, 기타 가족 33.8% 순이었으며, 1인 가족은 12.5%로 가장 

낮았음. 

    ∙ 학대유형별로도 3세대가족과 핵가족은 모든 학대유형에서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소득수준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구소득 300～399만원 가정의 폭력발생률이 62.6%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99만원 이하인 가정의 폭력발생률은 32.5%로 큰 격차를 보였음. 



86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구원 규모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가

구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이 14.7%가 있었던 반면, 2명 사는 가구는 

2배가 증가한 29.1%나 되었음. 

  ― 총가구원수가 3명부터는 전국 평균수준의 가정폭력발생률을 웃도는 52.4%이었

고, 4～6명이 함께 사는 가구의 폭력발생률은 약 74.6～79.2%에 머물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원수가 7명 이상인 경우는 폭력발생률이 무려 

90.6%나 되었음. 

    ∙ 따라서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정된 자원의 분배상 어려움과 가족원 상호관계

의 복잡성 등이 발생되어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폭력발생의 개연성이 증대되

는데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됨.

제 4절   가구주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남성가구주가구가 여성가구주가구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가구의 가정폭력발생률은 52.9%이었고, 여성가구주가구는 

36.4%로 남성가구주가구가 16.5%pt 높았음. 

    ∙ 남성가구주가구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발생률이 여성가구

주가구보다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가구는 경제적 폭력의 발생률이 남성가구

주가구보다 높았음. 

    ∙ 따라서 여성가구주가구의 경제적 폭력은 생활의 어려움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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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교육수준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이 낮은 가정보다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고, 폭

력유형도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가정의 폭력발생률은 54.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가정의 폭력발생률 47.9%보다 6.6%pt 높았음. 

□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의 가정폭력발생률은 57.4%로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사별가구도 43.8%로 높았으며, 미혼가구의 가정폭력발생률은 9.8%로 

낮았음. 

    ∙ 유배우 가구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폭력발생률이 

높았고, 이혼‧별거‧사별가구는 경제적 폭력의 발생률이 높았음. 

    ∙ 특히, 이혼‧별거‧사별가구의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은 생활의 어려움이 영향

을 준 것으로 추정됨.

제5절  기혼부부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성장과정의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남편의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68.8%로 없는 경우(60.9%)보다 7.9%p 높았고, 아내의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74.4%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60.2%)

보다 14.2%p 높았음. 

    ∙ 따라서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성장시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발생의 가능성

을 높인다는 점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편의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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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9.6%로 목격하지 않은 경우(60.2%)보다 9.4%pt 높았고, 아내의 성장시 가

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76.2%로 목격 

경험이 없는 경우(59.2%)보다 17.0%pt 높았음. 

    ∙ 따라서 성장시 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학습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음주행태별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최근 1년간의 음주행태별 가정폭력발생률을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46.3%, 아내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

는 경우 52.2%이었던 반면,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경우 가정폭력발생률은 58.9～

67.1%의 범주이었고,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경우 64.3～70.4%의 범주에서 가정폭

력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음주가 가정폭력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년간 마시는 평균 음주량에 따른 가정폭력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에는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폭력발생률이 증가하였지만, 아내의 경

우는 그렇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남편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아내의 음주빈도가 가정폭력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내의 음주빈도가 남편의 음주빈도

보다 가정폭력발생률에 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폭력법 인식정도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관련 법의 주요 내용 여섯 가지에 대한 부부의 인식여부에 따른 가정

폭력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법에 대한 인식이 폭력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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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폭력발생 및 폭력의 해결과정에서 폭력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추론됨. 

제6장  부부폭력 실태

  제1절  응답부부의 특성

□ 응답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아내와 남편 모두 30～40대가 각각 63.2%, 62.8%를 차지하였고, 혼인상태는 유

배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대학 이상보다 많았음. 

    ∙ 취업비율은 남편이 89.8%이었고, 아내는 46.9%로 취업중인 경우보다 비취업 

상태가 53.1%로 높았음.

□ 응답부부의 성장과정의 특성

  ―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비율은 아내는 6.9%, 남편는 6.0%이

었고,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한 경우는 남편이 12.4%, 아내가 10.8%로 

나타났음.

□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 음주를 하는 비율은 아내가 57.8%, 남편이 85.0%이었고, 음주빈도는 아내는 한

달에 1～2회 마시는 비율이 20.6%, 남편은 일주일에 1～2회 마시는 비율이 

30.3%이었음.

  ―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은 아내는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경우가 45.8%

이었고, 남편은 소주 1병을 마시는 경우가 43.9%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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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부부의 생활만족도

  ―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항목은 ‘여가생활’로 아내는 36.9%, 남편은 

37.6%가 (매우)만족하였음. 

  ― 부부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와의 여가생활’로 아내는  

40.7%, 남편은 41.2%가 (매우)만족하였음. 

□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아내 44.3%, 남편 48.4%), 다음

은 가까운 사람의 사망(아내 24.6%, 남편 26.4%), 질병(아내 24.5%, 남편 

22.3%), 실직(아내 14.4%, 남편 13.7%) 등의 순이었음.

□ 응답부부의 상호관계

  ―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 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세 항목은 부부

가 평등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의 갈등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끔 또

는 자주)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아내의 45.8%, 남편의 47.1%). 

    ∙ 아내는 ‘남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가끔 또는 자주) 갈등을 하였음(아내의 

45.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 전반적 폭력인식수준

  ― 한국 부부는 신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폭력인식은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 폭

력과 부부간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당히 높았음. 

    ∙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력인식이 약 50～60%로 나타나 다소 낮아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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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폭력행위별 인식수준

  ―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에

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을 부부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아내가 남

편보다 높았음. 

  ― 경제적 폭력으로 분류되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

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은 가장 낮은 수준

에서 부부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다른 개별 폭력행위보다 인식도가 낮았으며, 특히 아내의 인식도가 남편보다

높았음. 

  ― 방임으로 분류되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인식도가 낮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부부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인식도가 높았음.   

  ― 성학대로 분류되는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부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인식도가 높았음. 

    ∙ 그러나 성학대는 정서적 폭력행위 및 신체적 폭력행위보다 인식도가 낮았음.

□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 ‘검찰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기소유예제도 있음’과 ‘국번없

이 1366은 부부폭력 및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임’은 비교적 인지

율이 낮았음. 

  ―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0.5%)가 남편(38.2%)보다 

현저히 많았음.

    ∙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대화로 해결 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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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내부문제’이므로 등이 비교적 많았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0.4%)가 남편(52.4%)보다 

다소 많았음. 

    ∙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 또는 보복이 두려워’ 등이었음. 

제3절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실태

□ 과거(1년 전) 부부폭력발생률

  ― 과거(1년 전) 부부간의 가정폭력발생률은 60.4%이었고, 정서적 폭력은 68.9%, 

신체적 폭력은 21.9%, 경제적 폭력은 6.1, 방임 31.9%, 성학대 15.6%로 매우 높

은 폭력발생률을 보였음. 

    ∙ 경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9.0%로 매우 높았고, 중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도 

9.6%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폭력이 발생되었음. 

  ― 과거(1년 전) 상호폭력은 25.1%로 매우 높아 남성의 일방적인 아내폭력이 

47.8%, 여성의 일방적인 남편폭력은 37.7%로 나타났음. 

    ∙ 정서적 폭력의 상호폭력은 12.9%, 신체적 폭력은 상호폭력이 1.7%,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의 상호폭력은 각각 0.2%, 0.5%, 방임은 3.9%로 나타나서 대

부분이 일방적인 폭력을 배우자에게 가하였음.

제4절  최근(1년 내) 부부폭력 발생실태

□ 부부폭력발생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부는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

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33.1%로 남편폭력발생률 27.1%보다 6.0%pt 높았으며, 상호폭력

발생률 19.9%를 제외한 아내폭력발생률은 13.2%, 남편폭력발생률은 7.2%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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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유형별 부부폭력발생률

  ― 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경제적 폭력 4.1% 등의 순이었음.

    ∙ 상호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정서적 폭력 15.9%, 방임 8.5%, 신체적 폭력 

4.2%, 성학대 2.6%, 경제적 폭력 1.0% 등으로 방어측면의 폭력대항도 상당

히 있었음.

  ― 상호폭력을 제외한 폭력유형별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10.5%, 남

편폭력은 6.6%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5.2%, 남편폭력은 2.2% 등이

었음.

    ∙ 경제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2.2%, 남편폭력은 0.9%이었고, 방임은 아내 5.8%, 

남편 5.3%이었으며, 그리고 성학대는 아내 6.9%, 남편 1.0% 등이었음. 

□ 아내폭력 발생실태

  ― 아동기 폭력경험이 아내폭력발생률과 유형별 폭력발생률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경험이 없는 경우 32.9%, 둘 다 경험이 있는 경우 59.7%

로 현저한 차이가 났음. 

  ― 부부권력구조가 평등한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내폭력이 낮았으며, 아

내가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이 높았음. 

    ∙ 평등형 부부의 아내폭력발생률은 28.1%,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형

의 부부는 아내폭력발생률이 33.8%, 그리고 ‘남편혼자+남편이 보다 많이’ 결

정형의 부부는 아내폭력발생률이 37.6%로 가장 높았음.

  ―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부부폭력발생률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가치

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은 계층(37.0%)과 낮은 계층(33.8%) 간의 아내폭력발생

률의 차이는 3.2%pt로 크지 않았음.



94

  ―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은 29.1%, 스트레스가 

1～2점인 남편은 37.4%, 3～4점인 남편은 39.9%, 5점 이상인 남편의 아내폭

력발생률은 56.5%로 높았음.

  ―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았고, 중간 이상인 경우는 유사한 수

준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의 생활만족도와 아내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32.7%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45.2%이었음. 

  ―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와 아내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

도가 높은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69.6%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32.2%이

었음. 

  ― 갈등이 중간수준인 경우에 아내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고(56.1%), 갈등이 높은 

경우에 가장 낮았음(33.1%).

  ― 음주량에 따라 아내폭력발생률과 유형별 폭력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를 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25.7%이었고, 많이 마시는 

남편의 아내학대발생률은 40.0%로 현저히 높았음. 

  ―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은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아내

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37.6%, 남

편만 고등학교 이하(아내는 대학 이상)인 경우 37.1%로 높은 수준이었음. 

  ― ‘남편은 실업상태이고,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이 52.6%

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부부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아내폭력발생률은 

24.9%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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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폭력 발생실태

  ― 아동기 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6.2%, 둘 다 경험 있는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44.5%로 현저한 차이가 났음. 

  ― 부부권력구조가 평등한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폭력발생률이 낮았

으며, 아내가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남편폭

력발생이 높았음. 

    ∙ 평등형 부부의 남편폭력발생률은 18.5%로 낮은 수준이었고, ‘아내혼자+아내

가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남편폭력발생률은 28.5%로 비교적 높았으며,  

‘남편혼자+남편이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남편폭력발생률이 31.6%로 가

장 높았음.

  ― 아내의 성평등적 태도와 폭력발생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성평등

적 태도를 강하게 보이는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발생률이 36.5%로 높았음. 

  ―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24.7%이었으나, 스트

레스가 1～2점인 아내는 27.7%, 3～4점인 아내는 37.1%, 스트레스가 5점 이

상인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44.1%로 높았음.

  ― 아내의 자기통제력의 높낮이에 따라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여서 자기통제

가 잘되는 아내가 잘 안되는 아내보다 남편에 대하여 폭력을 많이 가하였음.

  ― 아내의 생활만족도와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6.4%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35.7%이었음. 

  ― 아내의 결혼생활만족도와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

가 높은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51.4%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25.3%이었음. 

  ― 아내의 남편과의 갈등정도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여서 갈등이 높

은 경우에 남편폭력발생률이 26.6%로 가장 낮았고, 갈등이 낮은 경우에 남편

폭력발생률은 77.8%로 약 3배의 차이가 있었음. 

  ― 음주량에 따라 부부폭력발생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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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를 하지 않는 아내의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3.0%이었고, 많이 마시는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33.2%로 매우 높았음. 

  ―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은 실업상태이고,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폭력발생률은 45.2%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부부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남편폭력발생률이 19.0%로 가

장 낮았음. 

제5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 남편의 아내폭력과 아내의 남편폭력의 발생원인은 모두 ‘사소한 말다툼‧잘못’, 

‘성격차이’, ‘상호 이해부족’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폭력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한 남편의 69.1%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29.1%는 음주를 

하였으며, 1.8%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남편에게 폭력행사를 한 아내의 88.0%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9.4%만이 음주

를 하였으며, 2.6%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아내폭력 후에 남편들은 ‘행동 전‧후가 동일’이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평소보다 더 잘해 줌’ 32.2%이었음.

     ∙ 남편폭력 후에 아내들은 ‘행동 전‧후가 동일’한 비율이 남편보다 높은 

63.7%이었고, ‘평소보다 더 잘해 줌’은 다소 낮은 23.2%이었음.

제6절  부부폭력의 대처방식

□ 피해증상 및 의료처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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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75.0%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이었고,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약 0.4% 수준으로 추정됨.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아내의 의료처치 발생률은 13.5%로 대부분 유료

처치이었고, 무료처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64.0%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나, 

36.0%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

아상실, 불안, 우울,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등

이었음.

    ∙ 신체적 증상보다 많이 나타난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3.0%에 불

과하였고, 대부분이 유료에 의한 의료처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86.6%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

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이었고, 굉장히 심각한 신

체적 증상은 약 0.2% 수준으로 추정함.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남편의 의료처치 발생률은 16.4%로 피해아내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유료처치이었고, 무료처치율은 낮은 수준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79.9%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30.1%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

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등이었음. 

    ∙ 신체적 증상보다 많이 나타난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1.7%에 불

과하였으며, 이는 피해아내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

  ― 폭력을 당한 아내의 96.8%, 폭력을 당한 남편의 97.8%가 동거여부에서의 가족

생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배우

자와 별거중이거나, 심지어는 이혼을 한 경우도 발생하여 미미하나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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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식

  ― 부부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부부 모두가 ‘함께 폭력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특히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42.4%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

였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였

지만,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대상은 경찰인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은 형제‧자매 26.7%, 친척 20.0%, 이웃이나 친구 13.3% 등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주로 피하는 장소는 ‘집안의 다른 곳’인 

경우가 무려 56.9%나 되었고, 다음은 ‘집밖을 배회’하는 경우가 19.2%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참는 이유는 ‘그 순간

만 넘기면 되어서’가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

응하면 폭력이 심해짐으로’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4%로 나타났으며, 경한 폭력

을 당한 아내는 8.4%,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는 10.0%가 경찰에 신고하였음.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창피해서’, ‘귀찮

아서’, ‘배우자가 무서워서’ 등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의 43.5%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음은 

‘대응하지 않음’이 10.8%이었고, 이어서 ‘무조건 피함’ 7.3%, ‘끝날 때 까지 참

음’ 6.1% 등의 순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미미하나 이웃이나 친구와 형제‧자매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주로 피하는 장소는 ‘집안의 다른 곳’이 

53.4%나 되었고, 다음은 ‘집밖을 배회’하는 경우가 23.3%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참는 이유로는 ‘그 순간

만 넘기면 되어서’가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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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못한 것이므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짐으로’ 등이 비교적 높았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0.4%로 나타났으며, 경한 폭력을 

당한 아내의 1.1%,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의 1.1%가 경찰에 신고하였음.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창피해서’, ‘귀찮

아서’, ‘배우자가 무서워서’ 등이었음. 

제7절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예방정책에 대한 욕구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여성

의 25.6%, 남성의 24.3%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정폭력예방의 홍보

‧계몽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아내의 45.6%가, 남편의 31.8%로 나타

났으며, 참여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아내의 37.0%, 남편의 44.1%이었음.

□ 가정폭력발생 후 정책에 대한 욕구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후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제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24.5%, 남성의 25.6%로 나타났음. 

    ∙ ‘보호시설 확충’,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등의 순이

었음. 

  ― 가족으로부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호시설에의 입소를 희망

하는 비율은 여성의 57.6%, 남성의 34.7%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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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아동학대 실태

  제1절  아동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아동의 일반특성 

  ― 조사완료된 18세 미만의 아동 4,439명 중에서 6세 이하가 23.1%이었으며,  7～

12세 아동이 39.6%, 13～15세와 16～18세는 각각 19.9%와 17.3%로 비슷한 분

포를 보였음.

  ― 중‧고등학생 응답자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94.9%이었고, 한 부모만 생존

한 경우는 5.0%,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0.1%이었음.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머니가 12.0%, 아

버지 4.2%로 한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16.2%에 해당되었음. 

□ 응답아동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경험 

  ― 중‧고등학생 응답자가 성장시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률은 2.7%이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더 높았음(중학생: 2.5%, 고등학

생: 2.7%). 

    ∙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8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조부모

와 기타 가족은 5.1%, 삼촌‧고모는 2.6%로 미미하였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은 중‧고등학생 응답자가 5.3%로 학대를 직접 경험

한 비율보다 높았으며, 동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2.6%pt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는 부모간이 7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

자식간, 형제-자매간, 기타 순으로 많았음.

□ 음주행태

  ―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81.8%가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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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는 음주를 하였음. 

    ∙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2회 음주를 한 경우가 12.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은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1～2회 음주한 경우, 주 1～4회, 거의 매일 순으

로 많았음. 

  ―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음주량은 1회에 평균 소주 반병을 마시는 비율은 10.7%

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비율인 7.5%보다 3.2%pt 높았음. 

□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 생활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8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친척과의 

관계’가 75.7%,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

다’가 53.5%, ‘여가활동’은 52.7% 순이었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4.4%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중‧고등학생은 ‘손해되는 일’, ‘위험한 일’,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다른 사람

에게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자기통제를 하였으나, ‘힘들고 복잡한 

일’, ‘움직이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자기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개인 및 학교에서 경험한 일

  ― 지난 1년간 ‘학교성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율은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은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 심하게 꾸중을 듣거나 야단을 맞았다’는 경험은 

29.0%,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경험은 27.8%이었음.

    ∙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는 경험은 11.4%, ‘이성친구와 헤

어졌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은 8.1%, ‘선생님이나 학교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은 7.5%이었음,

□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생각

  ―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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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83.9%로 높았음.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그렇다를 과반수 정도가 응답하였음.

    ∙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

다’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64% 범위로 양성평

등적인 의식이 높았음. 

□ 부모-자녀관계

  ―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욕설을 퍼 붓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4%로 높았음.

    ∙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부모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

어주시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해 찬성하신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다’ 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8.3～65.9%로 과반수 내외가 긍정적이었음. 

  ― 형제‧자매관계, 생활태도, 학교문제, 경제적 어려움, 집안일 분담 등 5개 항목

에 대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3.7～69.1% 범위로 나타났음.

    ∙ 부모와의 갈등은 학교문제(학업성적, 친구)가 1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생활태도(공부, 늦은 귀가, 약물중독 등), 집안경제의 어

려움, 집안 일 분담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제2절  아동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 아동학대 인식수준 

  ―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29～43% 사이로 

낮았고,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 밖으로 가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학

대로 안식하는 비율은 68.5%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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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이나 흉기로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인식하는 비율은 92～95% 사이로 높았음.

    ∙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를 세게 밀치는 행위,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

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은 38～71% 사이로 

낮았음. 

  ― 방임에서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행위와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

는 행위 등을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55% 내외로 낮았음. 

    ∙ 성학대에서는 관련 5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82～92% 사이로 높았음. 

□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중‧고등학생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인지도는 41.9%로 가장 높았으며, ‘전배

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 가능하다’와 ‘가정폭력사건으

로 신고되어도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7.2%와 32.0% 

수준이었음. 

    ∙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391 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한 인지도,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5～20% 사이로 인

지도가 낮았음. 

  ― 본인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

이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가족내부문제이기 때문 

등이었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로 가정폭력발생시 신고 의향은 이웃 가정인 경우 본인가정보다 

1.5%pt 높았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보복

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순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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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학대발생실태

□ 전체 아동학대발생률

  ―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학대발생률

  ― 남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9.2%이고, 여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4.4%로 남아

가 여아보다 4.8%pt 높았음. 

  ― 취학전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7.4%로 전체 수준보다 0.5%pt 높았으며, 초

등학교 학생은 89.9%로 취학전 아동보다 23%pt 높게 나타났음. 

    ∙ 중학생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9.9%, 고등학생의 아동학대발생률은 32.7%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음.

□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정서적 폭력은 6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이 49.7%로 높았고,  

방임은 2.7%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성학대는 1.1%로 낮았음. 

    ∙ 신체적 폭력 중에서 경한 폭력발생률은 48.8%, 중한 폭력발생률은 8.7%로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아가 여아보다 모든 학대유형별로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발생률과 신체적 폭력발생률, 그리고 성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초등학생이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발생률이 가장 높

았고, 다음은 취학전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음.

□ 아동의 아동기 폭력경험 및 음주정도별 아동학대 발생률

  ― 과거에 학대를 받았거나 가족원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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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대발생률은 78.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54.1%이었

고, 두 가지 모두 없는 아동의 경우는 33.4%로 가장 낮았음. 

  ― 아동의 음주량은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성이 떨어지나 아동의 음주여부는 아

동폭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술을 많이 마시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1.4%이었고, 조금마시는 아

동은 47.6%,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34.5%이었음. 

□ 아동의 양성평등적 태도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양성평등적 태도가 높은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5%이었고, 중간과 낮은 

경우는 각 35.7%로 아동의 양성평등적 태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아동학대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0.3%로 가장 높았고, 자

기통제력이 중간인 아동이 34.4%,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이 33.7%로 가장 

낮았음.

□ 아동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만족도가 낮은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6.1%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

도가 중간인 아동이 37.0%, 높은 아동은 31.4%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아동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는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스트레스가 5점 이상인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1.3%로 가장 

높았고, 3～4점인 아동은 46.3%, 1～2점인 아동은 39.5%,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아동은 26.2%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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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부모관계 및 갈등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의 부모-자녀관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부모-자녀관계가 나쁜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58.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인 경우는 36.7%, 양호한 경우는 25.6%이었음. 

  ― 부모와의 갈등정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부모와의 갈등이 많거나 중간인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9.8%로 부모와의 

갈등이 적은 경우보다 16.8%pt 높았음.

□ 자녀양육방식별 아동학대발생률

  ― 자녀양육방식이 통제적인 가정의 아동학대발생률은 76.1%로 전체 수준인 

66.9%를 상회하였으며 권위적인 가정이나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자율을 허용하

는 가정도 각각 66.4%, 67.9%로 전체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자율적인 가정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5.9%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 및 음주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부의 경우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만 있는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은 68.8%로 가장 높았음.

    ∙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는 68.4%, 둘 다 있는 경우 66.7%,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6.0%로 가장 낮았음. 

  ― 아버지가 조금마시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9.3%로 가장 높았고, 많이 마시

는 경우 67.8%, 비음주인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8.8%로 가장 낮았음. 

    ∙ 어머니는 음주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여 많이 마신 경우 아동학대발생률

은 71.2%로 가장 높았고, 조금마시는 경우 68.4%, 비음주인 경우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61.7%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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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아동학대 발생률

  ― 부모 모두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하는 아내우위형인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부부평등형에서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낮았음.

    ∙ 아내우위형과 부부평등형 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아버지는 6%pt(아내우위형: 

68.3%, 부부평등형: 62.3%), 어머니는 9.6%pt 차이(아내우위형: 71.3%, 부부평

등형: 61.7%)를 보였음. 

  ― 부모 모두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아서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은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없었음.

□ 부모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생활만족도와 아동학대발생률과의 관계는 부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모

의 경우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70.4%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중간이 경우 68.0%,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66.9% 순이었음. 

  ―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 

□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 및 소득수준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학대발생률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

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 

    ∙ 아버지만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어머니는 대학 이상) 아동학대발생률은 

72.3%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만 대학 이상(어머니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는 67.3%,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65.5%로 가장 

낮았음. 

  ― 부모의 취업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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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

    ∙ 아버지만 취업한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70.1%이었고, 부모 모두 취업한 경

우는 66.9%로 높았으며, 아버지는 비취업이고 어머니만 취업한 경우는 

57.5%이었고,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45.5%로 낮았음.

  ― 아동학대발생률은 소득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저소득층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음. 

□ 아동학대경험횟수 및 경험률

  ― 지난 1년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회

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

에게 욕설 증 심한 말을 하는 행위,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는 행위 순으로 많았음.

    ∙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14.5%로 나타나서 가정 내에서의 아

동학대가 심각함을 보여줌. 

  ― 정서적 폭력의 경우 학대빈도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20회 이상이 21.5%나 되었으며, 심각한 학대유형에 속하는 학대행위의 

빈도는 5회 이하가 1～5% 사이의 분포를 보였음.  

□ 중복학대유형수 

  ― 지난 1년간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30.1%이었고, 학대 받은 아동 

중에서 3～5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31.1%로 가장 높았음,

    ∙ 2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18.0%, 1가지는 15.0%이었으며,  

6가지 이상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5.8%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이전 아동학대경험률

  ― 지난 1년 이전에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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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는 행위, 아이에게 멀리 보

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는 행위 순으로 많았음. 

    ∙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15.9%로 나타나서 지난 1년 동안 경

험한 비율보다 1.4%pt 높았음. 

제4절  아동학대발생원인

□ 아동특성별 발생원인

  ― 남아는 아동비행문제, 장애, 게임중독 등이 주요한 아동학대발생원인이었고, 여

아는 가해자와의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학업성적, 생활태도 

등 주로 정서적인 요인이 해당되었음. 

    ∙ 취학전 아동은 고집 등의 성격차이가 아동학대발생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초

등학생은 비행문제, 장애, 게임중독이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학업성적, 생활태도 때문에 학대 받았음.

□ 폭력주체별 발생원인

  ―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다른 가족에 비해서 아동과의 성격차이, 이해부족, 사

소한 말다툼 등의 정서적인 요인 외에 아동의 학업성적, 생활태도, 게임중독 

등 훈육차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을 학대한 부모 중에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비율은 아버지가 90.2%, 어

머니가 99.6%이었음.

    ∙ 조부모나 고모‧삼촌‧이모 등도 대다수가 가해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어 음주와 아동학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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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해자 특성

□ 아동학대의 가해자

  ―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아버지가 16.2%, 어머니가 79.7%로 96%가 친부모로 

나타나서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친부모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음.

    ∙ 부모 이외에 나머지 47%는 조부모, 삼촌‧고모‧이모, 계부모 및 양부모, 친척 

등이었음.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해자의 연령은 40대 이하가 95.9%이었고, 30대 이하는 65.2%로 과반수이상

이 해당되었으며 50세 이상은 4%에 불과하였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하가 69.2%로 대학 이상보다 2배 높아서 가해자의 교

육수준이 낮았으며, 혼인상태는 가해자의 89.6%가 유배우이었고, 가해자의 

53.1%는 취업 중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공유 시간 

  ― 가해자와 학대 받은 피해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

하고 6시간 이하가 68.5%로 나타나서 가해자의 과반수이상이 피해 아동과 6시간 

이하를 함께 생활하였으며, 7시간 이상을 함께 생활하는 가해자는 31.5%이었음.

□ 가해자별 신체적 폭력 정도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15%, 어머니가 81.5%로 어머니가 아

버지보다 5.4배로 높았음.

    ∙ 경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14.5%, 어머니가 82.0%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5.6배로 높았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21.0%, 어머니가 74.5%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3.6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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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피해증상

  ―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7.4%이었으며 두통으로 머리

가 띵함은 1.4%,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같은 심각한 증세는 0.1%로 상당

히 미미하였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6.4%

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많았

으나 5.4%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보여주었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8.7%

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가족변화

  ― 학대발생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9.5%로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가족과 

별거하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사례로 나타났음. 

□ 대처방식

  ― 아동의 대처방식은 66.7%인 과반수이상이 학대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22.0%는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이 피하는 장소로는 집안의 다른 곳인 경우가 81.7%로 가장 높았고, 다

음은 이웃‧친구, 배회, 쉼터 및 상담소, 친척의 집의 순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친척과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각각 40.0%이었고, 기타가 20%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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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무서워서가 10.7%이었음.

□ 폭력주체별 대처방식

  ― 가해자가 친부모, 조부모 그리고 고모‧삼촌에 이르기까지 친 가족인 경우 피학

대 아동은 참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 양부모‧계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는 인내하면서 참기보다는 무조건 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음.

□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 아동이 학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률은 0.1%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나머

지 99.9%는 경찰에 신고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1.2%로 많았음.

□ 경찰의 대응방식

  ―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대응한 형태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은 경찰이 신

고를 받고도 아동학대에 개입하지 않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며 경찰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머지 1명만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7절  서비스욕구

□ 서비스프로그램욕구

  ―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51.9%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아동

학대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87.6%로 높았으나, 보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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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의향은 54.2%로 과반수 정도에 머물렀음.

□ 사후서비스 욕구

  ―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 

순으로 높았음.

    ∙ 이외에  주거시설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서비스 제공, 예방 및 인권교

육 등에 대해서도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방정책

  ―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순이었음.

제8장  미혼자 학대실태

  제1절  미혼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미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 완료된 18～64세 이하의 미혼 2,670명 중에서 미혼남성이 51.4%, 미혼여

성이 48.6%이었음.

    ∙ 29세 이하 연령층은 69.8%,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30.2%의 분포를 보였음.

    ∙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가 71.4%이었고, 취업중인 응답자는 61.5%

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음.

□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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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81.4%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저소득층으

로 나타났음.

    ∙ 월평균 소비는 99만원 이하가 76.5%이었고, 100～199만원은 19.8%, 20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하였음.

  ― 미혼 응답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56.7%이었고, 보통이 36.2%,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7.1%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음.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경험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가족에게 학대 받은 경험률은 4.3%이었으며, 학대를 목격

한 경험은 9.8%로 학대를 직접 경험한 비율보다 높았음.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9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계부모, 조부모, 삼촌‧고모 그리고 기타 가족 등은 각각 1.8%로 미미

하였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는 부모간이 7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

자식간, 형제-자매간, 기타 순으로 높았음. 

□ 음주행태

  ― 미혼응답자의 86.6%가 최근 1년간 음주를 하였으며, 나머지 13.4%만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음.

    ∙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1～2회 음주한 경우가 36.9%, 주 1～4회가 35.6%로 

많았고, 다음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2회 음주한 경우, 거의 매일 순으

로 많았음. 

  ― 미혼 응답자의 음주량은 1회에 평균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53.8%

로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비율인 32.5%보다 1.7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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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 생활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7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친척과의 

관계’가 65.7%,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

다’가 60.4%, ‘여가활동’은 47.6% 순이었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2.3%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미혼응답자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힘들고 복잡한 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 ‘위험한 일’, ’손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기통제를 하였으나, ‘움직이는 것’ 에 대해서는 자기통제를 하는 응답자가 

23.6%로 적었음.

□ 가족 및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 지난 1년간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를 경험한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는 경험은 22.1%,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했다’는 경험은 21.8%이었음.

    ∙ ‘최근 3년간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14.3%이었고, ‘약물중독’, ‘우울증을 앓

음’,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 등의 경험은 미미하였음.

□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생각

  ―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79.7%로 높았음.

    ∙ ‘성 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1.8%이었고,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

다’에 대한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2%로 양성평등적인 의식이 높았음.

    ∙ ‘가족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

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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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6～42% 범위로 가부장적인 의식이 

높았음.

□ 가족 및 친‧인척관계

  ― 미혼응답자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77.4%이었고, 한 부모만 생존한 경우는 

18.8%,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3.6%이었음.

    ∙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 모두 비동

거가 35.7%, 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9.0%이었으며 그중에서 어머니하고

만 동거하는 비율은 15.8%이었음.

  ― 미혼응답자의 형제자매수는 1명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명, 4명 이

상, 3명 순으로 많았고 형제자매가 전혀 없는 경우는 미미하였음. 

    ∙ 남자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68.3%, 여자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66.8%이었음.

  ― 미혼응답자는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

는 가족 및 친‧인척이 없다는 비율이 20.0%이었으며 나머지 80.0%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중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 어머니인 경우는 39.2%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형제‧자매가 30.0%이었으며, 아버지인 경우는 5.6%로 적었음. 

  ― 미혼응답자와 가족 및 친‧인척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

우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8.3%이었음.

□ 친구 및 이웃관계

  ― 미혼응답자 중에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5%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친구가 4명 이상이 있다는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명과 3명이 

각각 28.6%로 동일하였고, 1명이 있는 경우는 11.8%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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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응답자 중에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로 응답자의 소수만이 이웃이 정

서적 지지대상으로 나타났음. 

    ∙ 이웃이 2명 있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명이 31.5%, 4명 

이상이 17.8%, 3명이 13.3% 순이었음.

  ― 미혼응답자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3.2%이었음.

제2절  미혼자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 미혼자학대 인식수준 

  ―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는 3가지 행위 중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학대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70.9%가 학대라고 인식하였음.

  ― 신체적 폭력의 5가지 행위 중에서는 가족원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해서 학

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95.1%로 가장 높았으나, 가족원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에 대해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음.

  ― 경제적 폭력의 3가지 유형 중에서는 가족의 재산을 가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62.0%가 학대로 인식하였으며, 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제

대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53.6%만이 학대로 인식하였음.

  ― 방임의 2가지 행위 중에서는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60.2%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82.8%의 인식률을 보였음.

□ 미혼의 폭력 관련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미혼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전배우자

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가능하다’에 대한 인지도는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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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음.

    ∙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 되어도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인

지도는 52～61% 사이에 해당되었음.

    ∙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0%로 가장 낮아서, 동 제도에 대한 인지

도 제고가 필요함. 

  ― 본인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대화로 해결희망을 응답한 비율

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이기 때문, 가족내부문제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가정폭력발생시 신고 의향은 이웃 가정이 본인가정보다 

0.9%pt 낮았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보복

이 두려워서 순으로 높았음.

제3절  미혼자학대 발생률

□ 전체 미혼자학대발생률

  ―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18～64세 이하의 미혼자학대발

생률은 10.0%로 18～64세 미혼 10명당 1명 정도가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남성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7.8%이고, 미혼여성은 12.3%로 미혼여성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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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남성보다 4.5%pt 높았음.  

    ∙ 29세 이하의 연령층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8%이었고, 30～39세 연령층은 

5.9%, 40～64세 연령층은 5.2%로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

음.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미혼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2%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미혼보다 4.3%pt가 높게 나타났음. 

    ∙ 취업중인 미혼은 미혼자학대발생률이 7.8%이었고 비취업중인 미혼은 13.5%

로 취업한 미혼보다 5.7%pt 높았음. 

□ 가구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의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0.3%로 농‧어촌에 거

주하는 미혼보다 4.3%pt가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자학대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족유형별로는 핵가족으로 구성된 미혼자의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2.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가족이 11.8%, 3세대가족 9.1%, 형제‧자매가족 

8.6%, 1인 가족은 5.6% 순이었음.

□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정서적 폭력은 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방임이 3.7%, 신체적 폭력 3.4%, 

경제적 폭력 1.4% 등의 순으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경한 신체적 폭력발생률은 2.8%, 중한 신체적 폭력발

생률은 0.2%로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모든 학대유형별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특

히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에서 2배 높은 미혼자학대발생률을 보였음.

    ∙ 29세 이하 연령층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모든 학대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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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비취업 중인 미혼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경제적 폭력 등에서 미혼

자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은 취업중인 미혼보다 2배나 높았음.

□ 아동기 폭력경험 및 음주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학대발생률은 아동기폭력경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에 학대

받은 경험만 있는 경우는 미혼자학대발생률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둘 다 있는 경우 25.3%,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21.3%,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

는 7.9%로 가장 낮았음.

  ― 미혼자의 음주정도는 미혼자학대발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음. 

□ 가부장적 태도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가부장적 태도가 낮을수록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2.1%로 가장 높았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중간인 경우 9.4%, 높은 경우는 7.0% 순이었음.

  ― 미혼자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미혼자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미혼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8%로 가장 높았고, 

자기통제력이 중간인 경우 10.3%, 높은 경우 6.9% 순으로 자기통제력이 낮

을수록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생활만족도에 따라 미혼자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5.3%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

도가 중간인 경우 10.4%, 높은 경우 7.8%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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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미혼자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는 미혼자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사회적 스트레스가 3점 이상인 경우는 미혼자학대발생률이 18.3%로 가장 높

았고, 1～2점은 10/4%,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7.7%로 가장 낮았음. 

□ 건강상태 및 사회적지지 자원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미혼자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

통이 11.1%, 좋은 경우가 8.1%로 가장 낮았음.

  ―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을 갖고 있는 정도와 미혼자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지지 자원이 전혀 없는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6.0%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 사회적지지 자원이 중간수준인 경우는 10.3%, 사회적지지 자원이 

많은 경우는 7.7%로 가장 낮았음

  ―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미혼자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사회적지지 자원과의 접촉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자학대경험횟수 및 경험률

  ― 지난 1년간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8.1%로 가장 높았

으며,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3.6%, 때리려고 위협

하는 행위는 3.3% 순이었음. 

  ― 정서적 폭력에서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

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6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

한 비율이 높지 않았음. 

    ∙ 경제적 폭력에서는 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를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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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경험한 비율이 0.6%이었고, 방임에서는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

하게 대하는 행위를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이 0.9%이었음. 

□ 중복학대유형수 

  ― 지난 1년간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90.0%이었고 학대 받은 미혼 

중에서 1가지 유형의 학대만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가장 높았음.

    ∙ 3～5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2.6%, 2가지 유형은 2.2%, 6

가지 이상 유형의 학대를 받은 비율은 1.2% 순이었음.

□ 지난 1년 이전 미혼자학대경험률

  ― 지난 1년 이전에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1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가족

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

위 순으로 많았음.

제4절  미혼자학대 발생원인

□ 미혼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미혼자학대의 발생원인은 가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잘못이 19.2%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본인의 잘못, 상호이해부족, 성격차이 순으로 높았음. 

□ 폭력주체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미혼자학대발생원인으로 성격차이, 본인의 잘못, 상

호이해부족, 사소한말다툼, 잘못 등으로 나타난 비율이 52.9%이었음.

    ∙ 가해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동 비율이 76.1%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3.2%pt

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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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아동기에 폭력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아버지가 32.2%, 어머니는 11.3%로 미혼

자녀를 학대한 부모 10명중 1～3명은 아동기에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자학대발생에 가해자의 아동기 폭력경험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미혼을 학대한 부모 중에서 음주한 비율은 아버지가 37.0%로 가해당시 3분의 

1 이상이 음주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으나 어머니는 4.6%에 불과하여 음주와 미

혼자학대의 관련성은 부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제5절  가해자 특성

□ 미혼학대의 가해자

  ― 18～64세 이하의 미혼자를 학대한 가해자는 아버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어머니가 28.6%이었고, 형제‧자매는 23.9% 순으로 가해자의 97%가 부

모와 형제‧자매로 나타났음.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해자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77.9%이었고, 39세 이하는 22.1%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이 49.6%의 분포를 보였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하가 68.0%로 대학 이상보다 2배 높아서 가해자의 교

육수준이 낮았으며, 혼인상태는 가해자의 68.8%가 유배우 상태였고, 가해자

의 63.6%는 취업 중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경우는 76.3%이었고, 비동거는 23.7%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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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향을 보였음. 

    ∙ 가해자가 어머니인 경우 동거하는 비율은 9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버지

가 74.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67.2%, 가타 가족이 33.3% 순으로 높았음.

□ 가해자별 신체적 폭력 정도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56.8%, 어머니가 17.6%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3배 높았음. 

    ∙ 경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54.0%, 어머니 20.6%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2.6배 높았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60.0%,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0%로 아버지가 기타 가해자에 비해 3배 높았음.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피해증상

  ―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이 14.9%,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

상은 9.0% 순이었으며 또한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같은 심각한 증세는 0.4%로 상당히 미미하였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24.2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75.8%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

고, 나머지 31.1%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보여주었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8.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1.2%

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가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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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발생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1.2%로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가족과 

별거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변화 사례로 나타났음.

□ 대처방식

  ― 미혼자의 대처방식은 48.0%가 학대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28.0%는 무조건 피

하거나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반면, 19.6%는 함께 폭력행사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이 피하는 장소로는 집안, 이웃‧친구, 종교기관 및 쉼터‧상담소 등을 제

외한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경우가 83.3%로 가장 많았고, 종교기관이 5.6%, 

쉼터 및 상담소가 5.6%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이웃‧친구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각 33.3%이었

고, 친척과 형제‧자매는 각 16.7%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

과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가 각 33.3%이었고, 다음은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가 23.3%이었음.

□ 폭력주체별 대처방식

  ― 부모가 학대를 행사할 경우 피학대 미혼자가 참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율은 가

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64.3%, 어머니는 66.2%로 과반수이상이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대처하였음.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학대를 행사하는 경우는 대응하지 않거나 참는다

는 비율이 42.0%이었고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41.9%로 다른 가해자

에 비해 약 3～4배 많았음.

□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 미혼이 학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률은 3.2%로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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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

아서가 41.6%로 많았음.

□ 경찰의 대응방식 및 가해자의 행동변화

  ―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대응한 형태로는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그냥 듣기

만 하고 접수시키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37.5%이었음.

    ∙ 신고를 받고도 미혼자학대에 개입하지 않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며 경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가 25.0%,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경우는 12.5%에 불과하였음.

  ― 경찰의 학대신고를 받고 상황을 처리한 후에 가해자의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2.5%는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나, 25.0%는 학대

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오히려 학대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응

답하였음. 

제7절  서비스 욕구

□ 서비스프로그램욕구

  ― 가정폭력 해결 및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30.2%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

를 보였으며, 보호시설의 입소의향도 36.8%로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 또한 낮

았음. 

□ 사후서비스욕구

  ―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응답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

체적‧정신적 치료가 19.7%, 보호시설확충은 18.1% 순으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도 욕구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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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정책

  ―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24.7%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해

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사회적 인식개

선 순으로 높았음.

제 9장   노인부부 폭력실태

제 1절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 전국 가족생활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조사의 응답자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325명이었으며, 유배우 노인은 1,33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57.2%이었음.

    ∙ 남성노인은 58.6%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41.4%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가 51.3%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 19.2%이었음. 

    ∙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등학교 이상

으로 26.9%이었고 무학은 14.1%이었음. 

    ∙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은 40.5%로 비취업 상태는 59.5%이었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배우자인 

경우는 36.7%,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6.2% 등의 순이었음. 

    ∙ 가구유형은 노인부부가구 72.9%, 자녀동거가구 23.9%, 기타 3.1% 등으로 노

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결혼기간은 4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6%), 50년 이상 

된 경우도 28.7%나 되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46.1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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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태

  ―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응답자 본인인 경우가 52.4%로 가

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4.8%이었음. 

    ∙ 남성노인의 경우 본인이 주택소유자인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66.1%). 

  ― 노인의 78.2%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86.4%

로 남성노인(72.4%)보다 14.0%포인트 높았으며, 200만원 이상은 전체 7.3%로 

남성노인(9.1%)이 여성노인(4.8%)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음. 

  ― 유배우 노인의 주 소득원은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40.0%), 

다음은 자녀로부터의 보조(30.5%),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11.4%), 

부동산 임대료‧집세(7.9%) 등이었음. 

    ∙ 성별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과 연금은 남성

노인이, 자녀로부터의 보조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통수당 등은 여성노

인의 비율이 더 높았음. 

□ 건강상태

  ― 전체 유배우 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은 36.8%이었고, (매우) 나쁨은 

34.5%로 좋은 편의 비율이 높았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8.8%이었으며, 약

간 어려움 16.0%이었고, 매우 어려움 4.0%, 전혀 할 수 없음 0.2%이었음.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2.1%이었으나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약간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은 여성노

인이 높았으나 전혀 할 수 없음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 

  ― 성장시 학대경험률은 5.3%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5.9%, 여성노인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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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노인 중 5.4%가 성장시 학대를 

목격하였으며, 남성노인 5.9%, 여성노인 4.7%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장

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더 높았음.

□ 음주행태

  ― 유배우 노인의 음주행태를 최근 1년간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으로 파악

한 결과, 남성노인의 57.3%, 여성노인의 30.9%가 음주를 하고 있었음. 

    ∙ 빈도는 남성노인의 경우는 14.8%가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여성노

인의 경우에는 2.4%만이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상태이었음. 

□ 자녀 및 손‧자녀

  ― 유배우 노인의 평균 자녀 및 손자녀수를 살펴보면 동거자녀와 손자‧손녀는 많

지 않으며, 대부분 비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아들은 2.02명, 딸 1.93명으로 동거아들 0.21명, 비동거 아들 1.83명이었

으며, 동거 딸 0.08명, 비동거 딸 1.86명이었음. 

    ∙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동거중이었으며, 전체 손자‧손녀수는 아들

이나 딸에 비해 더 많았음(손자: 3.30명, 손녀: 2.95명). 

  ― 유배우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노인과 가장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는 아들로 

54.8%이었으며, 그 다음은 딸로 40.0%이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보면, 주 2～3회 접

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6.4%),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4.9%나 되

었음. 

  ― 유배우 노인이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56.9%이었고, 도움을 

받은 경우는 78.2%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음. 

    ∙ 도움을 준 경우는 경제적 지원이 48.2%로 가장 많았고, 걱정거리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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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37.9%, (손)자녀 돌보기 31.0%,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22.6% 등의 순

이었음. 

    ∙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 80.2%로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경

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구 및 이웃관계  

  ― 노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

구가 있는 비율이 52.8%이었으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음. 

  ― 또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은 41.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남성노인: 36.8%, 여성노인: 

48.1%). 

  ― 이들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46.2%이었

으며, 주 2～3회 17.5%, 월 1회 13.9%, 주 1회 12.3%로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76.0%이었음.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 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기통제력

  ― 부모‧친척과의 관계 중 63.1%와 친구와의 관계 62.6%가 (매우) 좋은 편이었으

며,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35.5%만이 잘 하는 편이었음. 

  ―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끼는가

에 대해서는 42.2%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39.9%만이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하는가에 대해서는 73.9%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였음. 

  ―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56.9%이었고, 스릴 있고 신나는 일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꼭 하는가에 대해서는 

10.6%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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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을 좋아하는 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5.3%이었음.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인가에 대해서

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1.3%이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쉽

게 화를 내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19.2%만이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가족유대감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

답이 80.0%이었으며, 가족간의 대화가 잘 통한다’에 대해서는 67.0%가 (매우) 

그런 편이었음. 

  ― 가족원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즉시 풀고 지나감’에 대해서는 59.5%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으며, ‘우리 집 식구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

뜻하게 대해 준다’에 대해서는 73.7%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58.4%가 (매우) 그런 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에 대

해서 35.1%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51.4%로 2가구 중 1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실직한 경험은 

11.5%이었음. 

  ―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 경우 24.8%,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경험은 38.8%이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0%이었고, 우울증은 5.1%,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은 경험은 

0.2%이었음. 

  ― 이외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의처증 또는 의부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0.7%,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험도 0.7%,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족원의 질병이나 상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등

의 사망, 실직 등의 경험이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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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 응답노인들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랑과 결혼, 사회생활 등에 관한 의식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함이 

91.0%인데 비해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1.2%만이 (매우) 그러하다는 의견이었음. 

    ∙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12.9%만이 (매우) 그

렇다는 응답이었고,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하고,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등에 관해서도 (매우) 그렇다가 75% 

이상을 차지하였음. 

    ∙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 보다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도 83.3%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고,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59.2%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으로 다른 항

목에 비해서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낮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관계

  ― 노인부부간의 일상생활 수행 상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는가에 대해 일상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는 아내 혼자 또는 아내가 보다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해서는 부

부가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배우 노인 중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9%이었고, ‘배우자에게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경우도 

63.3%이었으나 ‘배우자와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32.6%에 불과하였음.

  ― ‘배우자는 응답자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75.5%가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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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는 응답을 하여 상당수의 부부가 배우자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배우자와의 갈등정도에 있어서는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나 배우자의 부

모‧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90% 이상이 거의 갈등하지 않거나 또는 갈등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었음. 

  ― 배우자의 생활방식에 관해서는 24.7%가 (매우) 자주 갈등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는 20.8%가,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서는 35.4%가 (매우) 자주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외 가사분담에 관해서는 11.3%만이 (매우) 자주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제 2절   노인부부폭력 인식

□ 폭력관련 법 및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가정폭력상담소

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 치료 등과 같은 서비

스를 제공한다’에 대해 유배우 노인의 34.4%가 인식하고 있었음. 

  ― ‘국번없이 1389는 노인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에 대해서는 8.7%

만이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인식률을 보였음. 

  ―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는 19.2%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전 배우자(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34.4%의 인식률을 

보였음. 

  ― ‘학대한 사람이 상담을 받을 경우에 검찰이 처벌을 미루는 제도가 있다(기소유

예)’에 대해서는 10.2%만이 인식률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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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부부폭력에 관한 인식

  ― 유배우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부부폭력에 관한 인식수준을 부부폭력 유형

별로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3가지 행위 중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유배우 노인의 63.4%

이었음. 

  ―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노인의 81.4%가 폭력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노

인 88.8%로 정서적 유형 중에서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률이 가

장 높았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5가지 행위 중 폭력으로써 인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칼

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로 전체 노인의 99.5%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그 다음은 목을 조르는 행위 99.4%이었음. 

  ― 이 외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96.9%,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93.7%, 그리고 어깨나 목을 꽉 움켜잡는 행위 92.1% 순이었음. 

  ― 경제적 폭력 유형에 있어서는 정서적 또는 신체적 폭력에 비해 인식률이 상당

히 낮게 나타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52.8%만이,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 처분하는 행위 63.4%, 그리고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9.4%가 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방임유형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51.4%,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74.1%가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다음은 성학대로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7%가, 그리고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54.8%가 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부부폭력에 대한 인식률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 

보다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보다 경제적 폭력,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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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에 대한 인식률이 남녀노인 모두 낮았음. 

□ 부부폭력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향 

  ― 유배우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

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1.9%가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모두 신고하지 않

겠다는 의견을 보였음. 

  ― 이웃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모두 신고하겠다는 의향은 본인가

정에서 발생할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

율은 낮았음. 

  ― 본인가정의 경우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므로’(41.6%), ‘대화로 해결’(31.0%),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8.3%), ‘창피

해서’(8.2%) 등의 이유이었음. 

  ― 이웃가정의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62.2%로 가장 

높았음. 

제 3절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노인특성별 부부폭력 발생률 

  ― 유배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은 15.3%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1.0%, 방임 6.9%, 성학대 3.8%, 신체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2%이었음. 

□ 노인경제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

  ― 월평균 소득별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을 보면, 소득수준이 100～199만원인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99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이었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99만원 이하보다 100～199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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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순으로 폭력발생률

이 높았음. 

  ― 주 소득원별 부부폭력발생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노인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일, 직업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일 경우가 

그 다음(15.4%)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 순으로 높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노인의 10.1%가 방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건강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

  ― 노인 본인이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음. 

    ∙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나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

지는 않았음.

  ― 일상생활 수행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노

인부부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부폭력 발생과 일관성

을 보이지는 않으나 일상생활 수행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부부폭력 발생률

  ― 유배우 노인의 성장시 폭력 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은  

폭력경험과 목격경험여부에 따라 일관성 있는 부부폭력 발생률이 나타나는 것

은 아니나 폭력경험만 있는 경우에 100.0%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나 성장시 폭력경험이 성장 후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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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다른 특성별 

노인부부폭력 발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동거‧비동거자녀 및 친구‧이웃 유무별 부부폭력 발생률

  ―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 유무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을 보면, 동거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았으며, 비동거자녀가 없는 경우보

다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도 모두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았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별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16.4%이었으며, 딸인 경우

에는 16.0%, 그리고 사위 등의 기타 자녀 6.3%, 그리고 며느리 5.0%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접촉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정서적 폭력 

11.7%, 방임 7.0%, 성학대 3.9%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딸인 경우에도 

아들인 경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정서적 폭력 11.5%, 방임 7.1%, 성학대 

3.8%, 신체적 폭력 2.2% 등이었임. 

    ∙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며느리일 경우에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이 각각 

3.3%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이 1.7%로 나타났음. 

  ― 유배우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등의 사회 지지적 관계망

이 있는지 여부별 부부폭력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친구나 이웃 모두 있는 경우

에 부부폭력발생률은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는 16.2%이었음. 

    ∙ 친구만 있는 경우 15.6%, 이웃만 있는 경우 11.9%로 가장 낮은 부부폭력발

생률을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친구만 있는 경

우에 가장 높았으며(13.3%), 두 번째로 높은 부부폭력 발생률을 보인 유형은 

방임으로 친구‧이웃이 모두 없는 경우에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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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특히 친구‧이웃이 모두 있는 경우(5.3%)에 가장 높았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방임과 경제적 폭력은 친구‧이웃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

나 다른 유형은 친구‧이웃 유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제력 

정도별 부부폭력발생률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등에 관한 11개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경우 부부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아 27.4%이었으며, 중간수

준인 경우에는 15.2%, 그리고 높은 그룹인 경우에는 6.0%로 가장 낮은 부부폭

력 발생률을 보여주었음. 

    ∙ 유형별 폭력발생률은 전체유형에서 점수가 낮은 그룹의 폭력발생률이 각각 

가장 높아 정서적 폭력 15.1%, 신체적 폭력 3.8%, 경제적 폭력 4.7%, 방임 

17.0%, 그리고 성학대 11.3%이었음. 

    ∙ 나머지 중간인 그룹과 높은 그룹의 경우 각 유형별 폭력발생률이 점수가 낮

은 그룹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부모‧친척‧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이 높을 경우 부부간의 폭력발생률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유대감 수준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부부폭력발생률

  ―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본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을 보

면, 낮은 그룹에서는 30.1%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간인 경우에는 15.9%,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8.1%만이 발생하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는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폭력

발생률은 낮았으나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점수별 일관성 있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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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음. 

  ― 지난 1년 동안 9가지의 사회적 스트레스 중 경험한 수에 따른 부부폭력 발생

률을 보면, 한 가지도 경험한 적 없는 노인의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낮

았으며(13.4%), 1～2가지 경험한 노인은 14.7%, 그리고 3가지 이상 경험한 노

인은 20.2%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를 제외할 경우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수 별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등은 발생률도 높았음. 

□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 최근 1년간의 노인부부폭력 발생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노

인부부폭력 발생률이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가지 가부장적인 성

역할태도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으로 수준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인 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27.0%), 중간 15.6%, 높

음 13.8%의 순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폭력 발생률은 높았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가부장제 수

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 부부관계별 부부폭력 발생률 

  ― 부부관계에서 부부권력구조에 따른 부부폭력 발생률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 

4가지에 대해 아내 혼자 또는 아내가 보다 많이 주도권을 가질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 유형별 부부폭력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일 경우 부부동등하게 주도권을 행사

할 경우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고, 신체적 폭력은 남편 혼자 또는 남편이 

보다 많이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에, 경제적 폭력은 부부동등할 때, 그리고 

방임은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부동등할 경우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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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을 보였음. 성학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비 지출만이 부부동등할 경우 가

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이 혼자 또는 남편이 보다 많이 

주도할 경우 폭력발생률이 낮았음.  

  ― 전체적으로 부부동등한 경우와 아내나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어느 한 쪽이 보

다 많이 일상생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전체적으로 부부가 동등한 경우에는 4.0%의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아내 또는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주도권을 갖고 보다 많이 결정

할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17.1%)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였음. 

  ―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배우자에게 감

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본인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

을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낮았음. 

    ∙ 폭력유형별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

각할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부부간의 갈등빈도가 많을수록 부부폭력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음. 내 부모‧형

제‧자매와의 관계나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방식, 

자녀교육문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사분담 등에 관한 부부간의 갈등이 빈

번할수록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배우자와 갈등이 없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9.0%이었으나 2가지 이하 경험

이 있는 경우에는 15.1%, 그리고 3가지 이상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32.3%로 

경험하는 갈등 수에 따라 부부폭력 발생률도 차이를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도 갈등이 없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모두 낮았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에는 갈등이 없을 경우 1.9%에 불과하던 부부폭력 발생률이 1～

2가지일 경우에는 5.1%, 그리고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20.6%나 되었음.  

□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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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를 보면,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

로부터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노인이 10.6%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음. 

    ∙ 특히 6회 이상의 반복 경험을 한 비율도 2.9%나 되어 노인부부간의 모욕적

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음으로는 방임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가 

6.1%나 되었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은 1.8%이었음. 

  ― 성학대 유형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3.5%이었고, 정서적 폭력 유형에 속하는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1.8%, 

성학대 유형인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8%, 정서적 유

형에 속하는 배우자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0%, 신체적 폭력 유형인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1.1% 등의 경험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과거(1년 이전) 노인부부폭력 경험

  ― 지난 1년 이전 노인부부폭력 경험빈도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 정서적 폭력 중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는 42.9%의 노인이 경험하였음. 

  ― 다음은 방임유형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로 

전체노인의 20.2%가 경험하였음. 

  ― 성학대인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도 7.1%의 노인이 

경험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인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도 6.2%의 노인이 

경험하였음. 

□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

  ―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를 보면, 대체로 정서적 

폭력과 방임, 그리고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경우도 정서적 폭력과 방임, 성학대에서 높게 나타났음. 

  ― 정서적인 폭력 유형 중에서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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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경험한 비율도 3.0%나 되었다. 

다음은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로 1.7%가 경험하였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는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가장 경험률이 높았음. 

  ― 경제적 폭력 중에서는 노인의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0.5%)이었으며, 방임 

유형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5.6%)로 6회 이

상의 반복 경험률도 2.2%로 높은 편이었음. 

  ― 성학대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5.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6회 이상의 반복적인 경험률도 1.4%로 신체

적 폭력, 방임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음.  

□  과거(1년 이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 지난 1년 이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배우자

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43.2%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12.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6.7%) 등의 순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10.1%로 가장 

높았고,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꽉 움

켜잡는 행위 등으로 높은 비율이었음. 

  ―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방임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

는 행위(20.1%)가 가장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었으며, 성학대에 있어서는 배우

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5.2%의 경험률을 보였음. 

□ 지난 1년간 경험한 노인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영향 미친 유형

  ― 지난 1년간 경험한 노인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유형으로는 정

서적 폭력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로 59.0%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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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외 방임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로 

15.0%이었음.

  ― 이외 성학대에서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11.5%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그리고 69세 이하의 저연

령층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제4절  노인부부폭력 발생원인

□ 학대행위자 특성별 발생원인 

  ― 노인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은 성격차이 32.5%, 사소한 말다툼 및 잘못 20.6%, 그

리고 상호 이해부족 11.3%로 나타났음. 

    ∙ 남성 학대행위자는 성격차이(39.6%)를, 그리고 여성 학대행위자는 사소한 말

다툼 및 잘못(20.6%)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는 각 연령층에서 모두 성격차이, 사소한 말다툼 및 잘못, 상호 이

해부족, 경제적 문제 등이 높은 비율이었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발생원인

  ― 성장시 학대경험 여부별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성격차

이, 배우자의 술버릇이 각각 25.0%로 가장 높았고(25.0%), 경제적 문제는 

16.7%로 그 다음 순이었음. 

    ∙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격차이 29.6%, 사소한 말다툼, 잘못 23.9%, 상

호 이해부족 13.4% 등의 순이었음. 

  ― 성장시 학대 목격여부에 따라서도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 모두 성격차이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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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인부부폭력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특성 

  ― 노인부부폭력의 학대행위자인 배우자의 연령은 65～74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

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그리고 비취업 중인 경우가 많았음. 

    ∙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는 65～74세가 63.7%, 75세 이상이 35.3%이었으며, 

여성 학대행위자는 64세 이하가 55.9%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은 남성 학대행위자가, 중학교 이하는 여성 학대행위자가 많아 전체적으

로 여성 학대행위자의 학력이 낮았음. 또한 여성 학대행위자(38.7%) 보다는 

남성 학대행위자(42.2%)의 취업률이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 

  ― 노인 부부학대 행위자의 경우 성장시 학대 경험률은 5.3%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5.7%, 여성노인 4.9%로 남성노인이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여성노인보

다 더 높았음. 

  ― 또한 전체 노인 중 5.9%가 성장시 학대를 목격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8.0%이었고, 여성노인 3.7%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2배 이상 더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노

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으며,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모간, 형제‧자

매간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가 많았고,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형제‧

자매간의 학대를, 그리고 여성노인은 부모간의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많았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이후 태도변화

  ― 학대행위자는 학대 행위 이후 평소와 비교하여 태도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경우

가 71.6%이었으며, 학대 후에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경우가 18.0%, 평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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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못해주는 경우 7.2%이었으며, 무조건 피하는 경우가 3.1%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 학대행위자는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가 13.0%이었으며, 성별로는 남

성 학대행위자는 14.9%가 음주상태이었으나 여성 학대행위자는 11.0%가 음주

상태이었음. 

제 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 비율은 18.1%이었으며,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28.4%),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가장 높은 비율(12.1%)이었음.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때문에 의료처치를 받은 경험

이 있는가에 대해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19.4%로 유료로 처

치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5.9%로 모두 유료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이 정신적 증상에 의한 의료

처치 경험 보다 높았음.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45.2%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34.2%는 대응하지 

않았고, 무조건 피함 10.6%, 끝날 때까지 참음이 9.5%이었음. 

    ∙ 함께 폭력행사를 하거나 무조건 피하는 경우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끝날 때까지 참음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높

은 비율이었음. 

  ― (전) 배우자의 학대행위에 대해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주로 피하는 곳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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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다른 곳이 가장 많았고(42.9%),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28.6%), 이

웃‧친구 (23.8%), 기타(4.8%) 등의 순이었음. 

  ―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다는 경우 그 이유로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므로’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31.6%, ‘배우자이기 때문에’ 

21.1%, 그리고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10.5% 등의 순이었음.

□ 경찰신고 경험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남녀노인 모두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없었음. 

  ―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7.3%로 기타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

음은 창피해서 12.5%이었음. 

□ 부부폭력 경험 이후 가족생활 변화 

  ― 부부폭력 경험 후 가족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98.5%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경우는 0.5%,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 1.0%이었음. 

제 7절   서비스 욕구

□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보호시설 입소의향

  ―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예방프로그

램에 36.0%의 노인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노인들의 참

여의향 비율이 높았음. 

  ― 보호시설 입소는 43.1%의 노인이 입소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역시 남

성노인의 입소의향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해 보호시설 확충(49.2%)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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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의 법적 조치, 신체적‧정신적 치료, 상담서

비스,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순이었음. 

  ―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33.9%), 가정폭력 예방교육(30.4%),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

한 지원(15.1%), 상담서비스 제공(11.5%) 등의 순이었음. 

  ―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

시설 마련(28.9%),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23.5%), 사후관리 서

비스 제공(22.0%) 등의 순이었음.

제 10장   노인학대 실태

제 1절   노인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조사의 응답자 9,846명 중 65

세 이상 노인 조사대상은 2,3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6%에 해당되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38.7%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61.3%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65～69세가 41.5%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 28.9%로 가장 적

었으며, 평균 연령은 71.94세 이었음.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3.3%로 가

장 많았으며, 무학 27.5%,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19.2%이었음. 

    ∙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57.2%, 사별 39.6%, 그리고 이혼‧별거는 3.1%이었음.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은 32.8%로 나머지 67.2%는 비취업 상태이었고, 가구주

와의 관계는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배우

자 21.2%, 가구주 부모 12.5% 등의 순이었음. 

    ∙ 가구유형은 노인독신가구 28.1%, 노인부부가구 41.3%, 자녀동거가구 26.9%, 

기타 3.7% 등으로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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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태

  ― 노인의 주택명의는 노인 응답자 본인의 명의로 된 경우가 55.0%이었고, 노인의 

배우자 명의는 21.6%, 동거자녀 명의 9.5% 등의 순이었음. 

  ― 월평균 소득은 응답노인의 84.1%가 100만원 미만이었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90.2%로 남성노인보다 15.7%포인트 높았음. 

  ― 주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40.3%,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으로 인한 근로소

득 30.0%,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 9.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7%, 부동산 임대료‧집세 6.2%의 순이었음. 

□ 건강상태

  ― 전체 응답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은 31.9%이었고, (매우) 나쁨은 39.2%

로 나쁜 편의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타나 65～69세 

32.2%, 70～74세 40.6%, 75세 이상 47.8%이었음. 

  ― 일상생활수행에 겪는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노인의 63.2%가 전혀 어렵지 않

다고 응답하였으며, 6.1%가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노인의 53.1%가 전

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었고, 9.8%가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

었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

  ― 노인 응답자의 성장시 학대 경험률은 6.9%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6.1%, 

여성노인 7.4%로 여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노인 중 7.4%가 성장시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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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하였으며, 남성노인 6.1%, 여성노인 8.3%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성

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더 높았음.

  ― 노인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계부모의 경우에

도 9.0%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모간,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의 순으로 

학대를 목격한 경우가 많았음. 

□ 음주행태

  ― 전체 노인의 음주행태를 최근 1년간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으로 파악한 

결과, 남성노인의 55.8%, 여성노인의 21.7%가 음주를 하고 있었음. 빈도는 남

성노인의 경우는 15.1%가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에는 2.0%만이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상태이었음. 

  ― 음주량에 있어서는 1회의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경우는 남성노인이 32.3%, 

여성노인이 20.5%이었으며,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남성노인은 23.4%

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1.2%로 여성노인의 음주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 및 손자‧손녀

  ― 노인의 자녀 및 손자녀수를 살펴보면, 아들인 경우 2명이 37.2%로 가장 많았

고, 딸인 경우는 1명 28.8%, 손자는 4명 이상이 44.4%이었으며, 손녀 역시 4명 

이상이 36.9%로 가장 많았음. 

  ― 평균 자녀 및 손자‧손녀수는 동거자녀와 손자‧손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비

동거 중이었음. 

    ∙ 전체 아들은 1.96명, 딸 1.85명으로 동거아들 0.21명, 비동거 아들 1.77명이었

으며, 동거 딸 0.08명, 비동거 딸 1.78명이었음. 

    ∙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도 동거중인 경우는 적고, 대부분 비동거중이었음. 전

체 손자‧손녀수는 아들이나 딸에 비해 더 많았음(손자: 3.50명, 손녀: 3.08명). 

  ―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노인과 가장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는 아들로 5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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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 다음은 딸로 43.7%이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보면, 주 1회 접촉하는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23.7%,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3.5%나 되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많은 자녀별 접촉빈도는 아들인 경우에는 주 1회 

25.8%, 주 2～3회가 24.4%, (거의) 매일 22.5% 등이었고, 며느리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9.0%나 되었음. 딸의 경우에는 주 2～3회와 주 

1회가 각각 2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거의 매일 접촉 23.7% 등의 순이

었음. 

  ― 노인이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52.6%이었고, 도움을 받을 경

우는 78.6%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도움을 준 경우는 경제적 지원이 

59.7%로 가장 많았고,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의 36.0%,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34.8%, (손)자녀 돌보기 32.0% 등의 순이었음.

  ―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 82.4%로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경제

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의 34.3%, 교통편의 

제공 29.6%,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26.8% 등의 순이었다.  

□ 친구 및 이웃관계  

  ― 노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

구가 있는 비율이 48.5%이었음.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은 43.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 37.3%, 여성노인: 48.0%). 

  ― 이들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52.2%이었

으며, 주 2～3회 17.3%, 주 1회 11.4%로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0.9%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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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기통제력

  ―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좋다는 경우는 59.4%이었으며, 친구와의 유

대관계도 59.9%가 (매우) 좋은 편이었음. 

  ―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29.7%만이 잘 하는 편이었고, 53.3%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었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

로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36.3%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인 생활만

족도에 대해서는 35.5%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하는가에 대해서는 

75.6%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인

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53.9%이었으며, (매우) 그런 편도 32.9%

나 되었음. 

  ― 스릴있고 신나는 일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꼭 하는가에 대해서는 9.7%만이 (매

우) 그렇다는 응답이었고, 대부분의 노인(82.7%)들은 위험한 일인 경우에 반드

시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좋  

아하는 가에 대해서는 53.2%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81.7%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쉽게 

화를 내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17.8%만이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가족유대감 및 사회적 스트레스

  ―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

답이 74.0%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음은 9.8%이었음. ‘가족간의 대화가 잘 

통한다’에 대해서는 63.3%가,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음이 13.2%이었음. ‘가족

원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즉시 풀고 지나감’에 대해서는 54.2%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으며, ‘우리 집 식구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에 대해서는 67.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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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가족원들이 친구보다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53.3%가 (전혀) 그렇지 않

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에 대

해서 31.5%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51.6%이었고, 최근 

3년간 실직한 경험은 11.3%이었음. 

  ―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 경우 23.2%,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경험은 36.3%이었음. 

  ―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6%이었고, 우울증은 6.6%, 의처증 또

는 의부증을 앓은 경험은 0.1%이었음. 이외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의처증 또

는 의부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1.0%,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험도 0.4%이었음. 

  ― 전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족원의 질병이나 상해, 가족이나 가까

운 친지 등의 사망, 실직 등의 경험이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음. 

□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 응답노인들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랑과 결혼, 사회생활 등에 관한 의식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함이 

92.3%인데 비해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2.5%만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11.3%만이 (매우) 그

렇다는 응답이었고,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하고,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등에 관해서도 (매우) 그렇다가 각각 

74.6%와 83.3%이었음. 여자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에 대해서도 86.0%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 보다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요약 153

도 83.2%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62.6%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제 2절   노인학대 인식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 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대해 노인의 28.4%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 ‘국번없이 1389는 노인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에 대해서는 6.7%

만이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인식률을 보였음. 

  ―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자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는 16.0%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관해서도 여성노인이, 그리고 고연령

층일수록 인식률이 낮았음. 

  ― ‘전 배우자(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28.9%의 인식률을 보였고, ‘학대한 사람이 상담을 받을 

경우에 검찰이 처벌을 미루는 제도가 있다(기소유예)’에 대해서는 7.5%만이 인

식률을 보였음. 

□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 전체 노인 중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6가지 행위 중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노인학대라

고 인식한 비율은 83.3%이었고,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97.0%가 학대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

시키는 행위 82.6%,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

를 내는 행위 81.1%,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노인의 배변, 실금 등의 실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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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거나 꾸짖는 행위 82.7%, 그리고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

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87.8% 등으로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에 

대해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신체적 폭력은 모두 7가지 유형이나 명백한 노인학대로 인식되는 항목을 제외

하고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노인학대로 인

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결과, 전체 노인의 95.7%가 노인학대로 인식하였음.

  ― 경제적 폭력의 4가지 유형 중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82.5%, 노인소유의 부동산

을 노인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82.3%, 노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75.7%,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노인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 

85.8%의 인식률을 보였음. 

  ―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방임에 대한 인식률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인식률이 높

게 나타나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98.1%로 가장 인식률이 높았고, 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96.8%, 스스로 식

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96.5%,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95.6%,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병원에 모

시지 않는 행위 94.7%,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

단하는 행위 93.9%,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

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91.5% 등의 순이었음. 

□ 부부폭력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향 

  ―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을 질문

한 결과, 응답노인의 60.9%가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2가지 모두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1.9%이었음. 

  ― 이웃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모두 신고하겠다는 의향은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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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42.3%),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낮았음. 

  ― 본인가정의 경우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므로(44.8%), ’대화로 해결‘(27.3%),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8.8%), ’창피

해서‘(8.0%) 등의 이유이었음. 

  ― 이웃가정의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64.5%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대화로 해결 원함’(15.7%), ‘화를 입을까봐’(12.2%), 등으로 남의 일이

라는 점에서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

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제 3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 노인특성별 노인학대 발생률

  ―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학대유

형별로는 정서적 폭력(5.2%), 방임(2.3%) 순으로 높았음.  

    ∙ 노인의 성별로는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

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무배우자일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 노인가구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가구유형별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

았음(9.2%). 

    ∙ 이는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노인의 경우 부양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

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학대유형별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자녀동거가구가,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기타가구, 그리고 방임은 노인독신가구가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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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경제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 전체 노인에 있어서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고, 

특히 99만원 이하의 경우 유형별 학대발생률도 타 월평균 소득수준의 노인보다 

높았음. 

  ― 주 소득원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노인의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

고(9.1%), 그 외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받는 경우(7.9%), 부동산 임대료, 연금, 

저축 등(4.2%), 본인 및 배우자의 일‧직업(3.6%) 등의 순이었음. 

    ∙ 학대유형별로는 주 소득원별로 각각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노인(7.5%), 자녀로부터의 보조(6.5%) 등

이었음. 방임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

이 가장 높았음(3.6%).   

□ 노인 건강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 건강이 매우 좋은 노인의 경

우 학대 발생률이 2.7%이었으나 매우 나쁜 노인은 10.1%이었음. 

    ∙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건강이 나쁠수록 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 일상생활 수행

이 전혀 어렵지 않은 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은 4.9%이었으나 전혀 할 수 없

는 노인의 경우 16.7%이었음.

  ―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보통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

았으며, 전혀 어렵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았음. 그러나 수단

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여부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의 성장시 폭력경험과 목격경험여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률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즉, 폭력경험과 목격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노인학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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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음. 

    ∙ 그러나 유형별로는 노인학대 발생률 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여 폭력경험만 

있는 경우에 정서적 폭력은 100.0% 발생하였고,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모두 

있는 경우 88.2%,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81.8%, 폭력 및 목격경험 모두 없는 

경우 78.5%의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였음. 

□ 동거‧비동거자녀 및 친구‧이웃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면, 동거자녀와 비동거자

녀가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 노인학대 유형별로도 모두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에 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은 

5.1%이었으며, 딸인 경우에는 7.2%, 며느리 8.7%, 사위 등의 기타 자녀 4.6%이

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접촉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가 며느리일 경우 정서적 폭력발

생률은 8.6%이었고, 신체적 폭력과 방임의 발생률이 각각 1.1%이었임. 

    ∙ 딸인 경우에도 정서적 폭력 6.1%, 방임 2.8%, 경제적 폭력 0.5%, 신체적 폭

력 0.2% 등 이었임. 

    ∙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정서적 폭력 4.0%, 방임 1.7%, 그

리고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각각 0.3%이었음. 

  ―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모두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발

생률은 4.7%로 낮은 편이었으며,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는 가장 학대

발생률이 높았음(8.4%). 친구만 있는 경우 6.3%, 이웃만 있는 경우 3.2%로 가

장 낮은 학대생률을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 가장 높았음(7.1%). 방임 발생률도 친구나 이웃이 모두 없는 경

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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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제력 

정도별 노인학대 발생률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

제력 등에 관한 11개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

펴본 결과,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아 14.2%이었음. 중

간수준인 경우에는 5.6%이었으며, 높은 그룹인 경우에는 0.9%로 가장 낮은 노

인학대 발생률을 나타내었음. 

  ― 유형별 학대발생률은 점수가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 정서적 폭력 

11.7%, 경제적 폭력 0.4%, 방임 5.3%이었음. 

    ∙ 점수가 높은 그룹의 경우 정서적 폭력과 방임 발생률만이 나타나 다른 그룹

차이를 보였음. 

□ 가족유대감 수준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본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

면, 낮은 그룹에서는 19.0%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간인 경우에는 4.8%, 그리

고 높은 경우에는 1.1%만이 발생하였음. 

    ∙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은 낮은 그룹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그룹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음.  

  ― 9가지의 사회적 스트레스 중에서 한 가지도 경험한 적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

학대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1.7%), 1～2가지 경험한 노인은 7.3%, 그리고 3가

지 이상 경험한 노인은 8.8%로 가족원 간의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경

우에 노인학대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음. 

    ∙ 노인학대 유형별로도 전체적으로 경험한 가족 내 어려움 수와 비례하여 노

인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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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 제공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노

인학대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 3.7%로 가장 

낮았음. 

  ―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가사 등을 지원받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7.7%), 그 다음으로는 간병‧수발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7.4%,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 7.0% 등의 순이었음.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빈도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 빈도를 보면, 대체로 정서적 폭력과 방임에 대해 경

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경우도 정서적 폭력과 방

임에서 높게 나타났음. 

    ∙ 정서적인 폭력 유형 중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

는 화를 내는 행위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특히 6회 이상의 반

복 경험을 한 비율(0.9%)도 가장 높았음. 

    ∙ 다음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

도록 하는 행위가 2.2%이었고,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1.8%, 부양자가 부양부담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0.9%, 노인에게 집

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0.5% 등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는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

친 행위, 즉 물건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행위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이 각각 0.3%와 0.1%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폭력 중에서는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

는 행위가 0.2%이었고, 나머지 3개 행위 즉,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노인소유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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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노인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노인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 

등은 각각 0.1%의 경험률을 보였음. 

    ∙ 방임 유형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1.4%,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1.0%, 노인의 동

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1.0%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6회 이상의 반복 경험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 외 병원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0.4%, 경제적 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의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0.2%, 그 밖의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

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와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각 0.1%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

  ― 지난 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은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

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성

별로는 남성노인 3.4%, 여성노인 6.2%로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았음. 다음

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

는 행위로 남성노인 1.6%, 여성노인 4.6%이었고,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

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는 남성노인 

1.2%, 여성노인 2.8%이었음.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남성노인 0.6%, 여성노인 1.6%이었고,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는 남성노인 0.2%, 여성노인 1.2%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서는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친 행위로 하는 경우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이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다른 신체적 폭력행위 

모두 경험률은 미미하나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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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

는 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아 남성노인 0.2%, 여성노인 1.1%이었고, 나머지 경

제적 폭력행위 모두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 방임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와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이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이 높았음. 

제 4절   노인학대 발생원인

□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별 학대이유 

  ―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호이해 부족으로 22.3%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행위자는 경제적 문제(44.9%), 상호 이해부족

(17.4%), 성격차이(8.7%)를, 여성행위자는 상호 이해부족(27.1%), 경제적 문제

(25.7%), 사소한 말다툼, 잘못(10.0%)을 주요 이유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이유를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 목격경험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성장시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문제가 47.6%로 가장 많

았고, 본인의 잘못이 14.3%로 그 다음이었음. 

  ― 성장시 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31.9%, 사소한 말다툼, 잘못 

25.3%이었고, 성장 시 학대경험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 

38.5%, 사소한 말다툼, 잘못 23.1%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음. 

  ― 성장시 학대 목격경험 여부별 학대이유는 학대 목격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

제적 문제(41.8%)와 성격차이(12.9%)를, 학대 목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34.9%), 사소한 말다툼, 잘못(26.5%)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학대 목격경험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 (29.2%), 사소한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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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 잘못(25.0%)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학대행위자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스트레스 때

문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자의 무능 때문이 20.1%이었음. 

그 외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 8.6%, 열등감 때문에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37.1%), 

피해자의 무능 때문(22.9%), 열등감 때문(8.6%),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5.7%) 

등이었고, 여성 학대행위자는 스트레스 때문(43.5%), 피해자의 무능 때문

(17.4%),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11.6%), 자신이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해(5.8%) 

등의 순으로 남성 학대행위자에 비해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성격이 난폭해

서, 자신이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등이 더 높은 비율이었음. 

제5절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의 연령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 등이 

많았음.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47.9%이었고, 사별, 이혼, 별거 등의 무배우자가 

24.3%, 미혼 20.7% 이었으며, 취업률은 59.2%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더 

높았음. 결혼상태도 남자보다 여자의 유배우율이 높았으며, 미혼율과 취업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노인과의 관계

  ― 노인학대 경험노인들의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60.0%가 장남 또는 차남이하의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며느리(22.9%) 순이었음. 

  ―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아들, 며느리, 딸‧사위 등의 순으로 학대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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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아들에 의한 비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반면, 며느리, 딸‧사위,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는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가 아들인 경우

29.2%가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16.9%가 (매우) 나쁜 편이었고, 며느리인 경

우에는 18.2%가 좋은 편인데 비해 33.3%가 (매우) 나쁜 편으로 아들보다 평소 

관계가 보다 나쁜 편인 경우가 더 많았음. 

  ― 학대행위자가 딸‧사위인 경우에는 65.5%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17.2%만이 나

쁜 편이었으며 기타 가족원일 경우에는 좋은 편 55.6%, 보통 44.4%로 나쁜 편

인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 및 학대 목격경험 여부

  ―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은 15.1%이었음.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15.7%, 여성노인은 14.5%로 남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더 높았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목격률은 22.3%로 학대경험률 보다 높았고, 성

별로는 남성노인은 27.1%, 여성노인은 17.4%로 학대목격률 역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 학대행위자는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가 5.8%이었으며, 94.2%는 음

주상태가 아니었음. 

    ∙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는 10.1%가 음주상태이었으나 여성 학대행위자는 

1.4%가 음주상태로 남성학대행위자의 경우 학대행동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

가 더 많았음. 

제6절  노인학대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노인학대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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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노인 중 28.6%가 신체적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

히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로 인한 정신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4.3%),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때문에 의료처치를 받은 경

험이 있는가에 대해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10.0%로 유료로 

처치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5.3%로 모두 유료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이 정신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

치 경험 보다 많았음.  

□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식

  ― 노인학대에 대해 59.3%가 대응하지 않았으며,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끝날 때

까지 참는 경우가 각각 15.0%이었고 이외 무조건 피함 7.9%,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2.1%이었음. 

    ∙ 성별로는 남여 노인 모두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남성노인

의 비율이 더 높았음(남성노인: 68.6%, 여성노인: 56.2%).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주로 피하는 

곳으로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가거나(27.3%),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

우(27.3%), 집안의 다른 곳(18.2%) 등이었고, 그 외에는 형제‧자매의 집(9.1%), 

종교기관(9.1%) 등으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경찰서(66.7%), 따로 사는 자녀(33.3%)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다는 경우의 이유는 ‘자녀(가족)이므로’가 66.7%로 가장 

많았고,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므로’ 9.5%,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9.5%,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9.5%,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4.8%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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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경찰 신고경험 및 법적 조치

  ― 노인학대에 대해 경찰신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 보다 경찰신고율이 더 높았음(남성노인: 

2.9%, 여성노인: 1.9%). 

  ― 노인학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므로’가 46.0%이었으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8%, ‘창피해서’ 10.9% 순이었음. 

  ―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 출동하여 상황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돌아갔으며, 경찰에 신고한 

수 학대행위자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경찰 상황 처리 후 학대행위자의 행동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이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50.0%, 이전보다 학대행위가 줄어들었음 50.0%로 일부 

줄어든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제7절  서비스 욕구

□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보호시설 입소의향

  ―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예방프로그

램에 33.5%의 노인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시설 입소는 

42.6%의 노인이 입소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참여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보호시설 입소의향도 

남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

해 보호시설 확충(51.4%)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남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신체적‧정신적 

치료 순으로, 여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신체적‧정신적 치료, 학대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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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조치 순으로 지적하였음. 

  ―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33.3%), 가정폭력 예방교육(28.8%),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

한 지원(17.5%), 상담서비스 제공(11.5%) 등의 순이었음. 

    ∙ 노인의 성별로도 동일한 순으로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

한 정책을 지적하였으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만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음. 

  ―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

시설 마련(32.9%),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23.0%),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

그램 제공(21.7%)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

공과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이 보다 높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

후관리 서비스 제공과 주거시설 마련 등이 높았음.  

제11장  장애인 폭력실태

제1절  응답장애인의 특성

□ 응답장애인은 성별로는 남성장애인(61.3%)이,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장

애유형(89.0%)이, 장애정도는 경도장애인(42.7%)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이 약 73%였음.  

  — 67.8%가 유배우상태였고, 71.2%가 가구주였으며, 40.1%가 취업상태였음.   

제2절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19세 이상 장애인의 최근(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8.5%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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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가정폭력발생율은 남성장애인 9.1%, 여성장애인 7.5%였고, 연령별 가정

폭력발생률은 19～29세 연령대의 가정폭력발생률이 20.0%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은 정신적 장애유형이 31.3%, 내부기관장애유형 

13.3%, 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 7.3%의 순이었음. 

    ∙ 장애정도별로 가정폭력발생률은 중도장애인이 12.1%, 경도장애인 7.6%, 중등

도장애인 7.6%의 순이었음. 

□ 폭력유형별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 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은 언어폭력 6.5%, 경제적 폭력 

3.3%, 정신적 폭력 1.4%, 성 폭력 1.1%, 신체적 폭력 0.7%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모두 언어폭력이 6.1%로 가장 높았던 것 이외에 남성장애인은 경제

적 폭력발생률(4.1%)이, 여성장애인은 성 폭력 발생률(1.4%)이 더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외부신체기능장애의 경우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 정신적‧성

폭력의 순으로, 내부기관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

적 폭력만이 발생했는데, 모두 외부신체기능장애에서의 폭력발생률보다는 더 

높았음. 

    ∙ 장애정도에서는 중도, 중등도, 경도장애인 모두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의 순

으로 발생률이 높았음.

제3절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원인

□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원인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54.8%), 장애인이

기 때문이다(52.4%),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다(28.6%), 사회적 차별 때

문이다(26.2%),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7.1%) 순이었음. 

  — 성별로 남성장애인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59.2%)가,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이기 때문이다(66.6%)가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유형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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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항목에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장애정도별로는 중도장애인이 장애인

이기 때문이다(83.3%)의 항목에서 가장 많았음.

제4절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 특성

□ 가정폭력가해자는 배우자(56.1%), 형제자매(17.1%), 어머니(9.8%)의 순이었

고,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은 여성장애인에게만 21.4%로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 첫 발생시기는 30대(26.8%), 50대(22.0%), 40대(19.5%)의 순이었

고, 첫 발생시기가 10대인 경우는 여성장애인(7.1%)이 남성보다 약 2배 

더 많았음.

□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사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여성장애인 60.0%, 남성장애인

은 없었음.

제5절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가정폭력 피해 증상

 — 가정폭력 이후 나타난 신체적 피해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하다는 것(40.0%), 

정신적 피해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5.0%)이 가장 많았음. 

   ∙피해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16.7%만이 신체적 증상에 대해 받았음. 

 — 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77.8%로 가장 많았는데, 가

족생활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여성장애인이 약 38%, 남성장애인은 10%였음. 

□ 가정폭력 대처방식으로는 함께 폭력 행사(55.0%),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과 기타(각 15.0%), 무조건 피함(10.0%)의 순으로, 끝날 때까지 맞으면

서 참음과 무조건 피함이라는 소극적 대처방식이 약 25.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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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유형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좀더 소극적인 대처방식

을 취하였음. 

□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찰신고 경험은 10%였으며, 경찰이 취한 조치는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하였다와 기타가 각 50%씩이었음.

 —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1.2%), 창피해서, 기타의 순이었음.

제6절  장애인의 가정폭력 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서, 가정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7%가, 가정폭력시 보호시설에 입소의향

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51.8%가 참여 및 입소의향이 있었음. 

 —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입소 의향이 

높았음.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는 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26.8%),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19.5%),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제공(14.8%) 순으

로 많았음.

 —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23.7%)가 남성장애인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더 높은 정책 중 하나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호시설 확충(21.1%), 상담서

비스 제공(16.4%),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13.6%)의 순이었고, 그 외 

가정폭력법에 장애조항 강화와 장애인전문상담소‧쉼터 설치는 합하여 

4.7%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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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유형별로는 보호시설 확충 이외에 외부신체기능장애는 상담서비스 제공

(16.8%)이, 내부기관장애는 주거시설 마련(20.9%)이, 정신적 장애유형은 가해자

의 강력한 법적 조치(20.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7절  장애인 가정폭력실태의 시사점

□ 가정폭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유형, 중도

장애인으로, 이는 여성장애인 대상의 성 폭력 발생예방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이 가정폭력으

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됨을 나타냄.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

며, 특히 여성․장애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

벌이 요구됨.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전문통합상담소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며,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에 

있어 여성장애인과 중도 장애인들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제12장  다문화가정의 폭력실태

  제1절  다문화가정 응답부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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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아내와 남편 모두 20～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아내: 91.5%, 

남편: 86.1%), 반면에 40대는 아내는 8.5%, 남편은 13.9%이었고, 50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부는 없었음.

  ―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많았으며, 학

력수준은 아내와 남편이 동일하였음.

    ∙ 남편의 77.8%가, 아내의 43.5%가 취업을 하였음.

  ― 조사완료된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11명, 베트남 10명, 필리

핀 7명, 일본 6명, 호주 1명, 무응답 3명 등 모두 39건이었음. 

□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 1년간 음주를 하였다는 비율은 다문화가정 아내가 36.6%, 남편은 71.0%에 해

당되었으며, 아내와 남편 모두 한달에 1～2회 마시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은 아내는 1병 이하가 36.6%, 남편은 2병 이하가 

71.0%이었음.

□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

  ― 다문화가정 부부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아내 16.9%, 

남편 40.9%), 다음은 가까운 사람의 질병과 사망, 실직 등이 많았으며, 성문제

에 의한 스트레스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아내 4.1%, 남편 8.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 전반적 폭력인식수준

  ―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은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매우 높았으나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는 아내의 인식도가 다소 낮았고(47～68%), 

부부간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아내: 51～65%, 남편: 62～69%)도 다소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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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정 부부는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소송, 치

료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아내 43.5%, 남편 46.0%), ‘전배우자가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가능’(아내 45.3%, 남편 43.0%) 항목들에 대한 

인지율이 비교적 높았음.

    ∙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내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았음(9～16%).

  ― 다문화가정 부부의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가 

52.9%, 남편이 27.8%로 아내가 약 2배 높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대화로 해결희망’

을 응답하였고(아내 41.8%, 남편 44.3%), 다음은 가족이므로(아내 27.9%, 남

편 44.4%), ‘가족내부 문제’(아내 15.7%, 남편 11.3%)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1.9%)가 남편(33.5%)보다 

현저히 많았음. 

    ∙ 이웃가정의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내는 ‘남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아내 92.2%, 남편 41.6%), 남편은 ‘대화로 해결희

망’(남편 52.4%, 아내 7.8%)을 응답하였음.

제3절  최근(1년 내) 가정폭력 및 부부폭력 발생실태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발생률

  ― 2007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문화가정에서 발생된 가정폭력발생률

은 43.2%로 본 연구의 한국 전체 가정폭력발생률 50.4%보다는 7.2%pt 낮았음.

    ∙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폭력발생률은 다문화가정이 한

국 전체보다 낮았고, 경제적 폭력은 한국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아 다문화가

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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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실태

  ―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47.7%로 한

국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38.8%로 남편폭력발생률 17.8%보다 21.0%pt 높았으며, 이

러한 경향은 폭력유형별로도 동일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부부 상호폭력발생률은 8.9%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정 부부의 신체적 폭력은 아내의 10.4%, 남편의 9.7%이었고, 모두 중

한 폭력이 대부분이었음(아내폭력: 10.4%, 남편폭력: 9.7%). 

    ∙ 신체적 폭력유형에서 일방적으로 아내가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7.2%이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6.5%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음.

  ― 다문화가정 부부의 성학대는 남편으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아내가 14.4%이었고, 

아내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남편은 4.5%이었음.

    ∙ 일방적으로 아내가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1.2%이었고, 반대로 남편이 일

방적으로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별 발생률 

  ― 최근 1년 이내에 다문화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의 폭력행위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가 31.9%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그리고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

위’ 등이 비교적 많았음. 

    ∙ 이외에도 ‘혁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와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

위’가 발생하여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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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다문화가정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은 아내와 남편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음. 

    ∙ 아내폭력의 발생원인은 ‘상호 이해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소한 말다

툼‧잘못’이었으나, 남편폭력의 발생원인은 ‘남편의 이성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의 오해’,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등이었음.

□ 부부폭력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한 남편의 가해 당시 음주여부 및 음주상태를 보면, 전체의 

82.2%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7.8%가 취할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의 가해아내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있

었음.

  ― 아내폭력후의 가해남편이나 남편폭력후의 가해아내 모두 ‘평소보다 더 잘해 

줌’이 각각 52.1%, 51.8%로 많았고, 다음은 ‘행동 전‧후가 동일’이 가해아내의 

47.9%, 가해남편의 48.2%에 해당되었음. 

제5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피해증상과 대처방식

□ 피해증상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33.3%이었

는데, ‘두통으로 머리가 띵함’과 ‘가벼운 상처 또는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나타

난 반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은 없었음.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아내의 의료처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66.7%이었

는데, ‘매사에 불안, 우울’이 50.0%로 높았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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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16.7%이었음.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25.4%이

었는데,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등이었음.  

□ 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

  ― 다문화가정은 폭력 후에 모든 피해 아내와 피해남편이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별거중, 이혼,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대처방식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피해아내는 함께 폭력행사를 하

는 비율이 52.6%로 높았던 반면, 피해남편은 대응하지 않은 비율이 74.6%로 

높았음.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피해아내는 특별한 대상이 없이 도움을 요청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없었음.

제6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예방정책에 대한 욕구

  ― 다문화가정은 부부폭력의 예방정책으로 주로 외국인 출신인 아내들은 ‘가정폭

력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강화’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보급’을 각각 27.2%, 27.0%가 희망하였음.

    ∙ 주로 한국인 출신인 남편들은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강화’를 각각 29.5%, 21.3%가 응답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아내가 48.0%, 남편이 

36.2%로 아내가 11.8%pt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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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발생 후 정책에 대한 욕구

  ― 다문화가정은 가정폭력발생 후 사후정책으로 아내들은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희망하였음.

    ∙ 남편들은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사회적 인식개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보호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였음.

  ― 다문화가정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호시설에의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여성이 54.9%, 남성이 31.9%로 여성이 남성보다 23.0%pt 높

았음.

제13장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 표본추출 방법

  ― 본 조사의 표본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가정폭력 관련기관을 전국 단위로 안배하였음.

    ∙ 가정폭력 관련 기관을 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분한 다음 비비례층화표집방

법에 의해 상담소 표본 대 보호시설 표본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설계하였음. 

    ∙ 실제로 수집된 표본의 총수는 612부로서 가정폭력상담소로부터 332부, 가정

폭력 보호시설로부터 수집된 28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방법

  ― 본 조사를 위해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에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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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정폭력피해 실태

□ 사회인구학적 특성 

  ― 가정폭력피해자는 여자가 조사대상자의 99.3%에 해당되며, 연령층은 30～40대

가 응답자의 75.1%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 75% 정

도로 다수에 해당함. 

    ∙ 표본 중 이주여성이 22명이 포함되었으며, 원국적은 중국이 72.7%로 연변 조

선족이 대부분이었음. 

    ∙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는 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7%에 해당되었음

    ∙ 피해자의 절반이상(57.2%)이 비취업상태(전업주부 포함)이었으며, 월평균 소

득은 월 200만원미만이 62.7%로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저소득층에 속하였음.  

    ∙ 피해자들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96.0%이었고, 미혼으로 4.0%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기간은 10년～20년 미만이 35.1%, 20년～30년 미만과 5년～10년 미

만이 각각 22.8%와 20.7%에 해당됨. 

    ∙ 핵가족 형태가 63.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무자녀 부부가구가 16.2%이었음.

    ∙ 기혼여성들의 88.6%가 자녀가 있으며, 자녀중 66.0%가 미성년자녀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성장기 환경

  ― 피해자들의 성장기 가정환경은 친부모 가정이 78.2%로 많았으며, 한부모가정에

서 성장하였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음. 

  ― 가족간의 폭력 목격경험에 대해 폭력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 49.7%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정도는 가족간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하였음. 

    ∙ 가정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

가정폭력을 직접 당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는 아버지가 58.9%이었고, 어머니 

28.6%, 형제‧자매는 22.7%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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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실태

  ― 지난 1년간 주된 가해자에 의한 네 가지 유형의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97.9%, 

신체적 폭력 92.7%, 경제적 폭력 76.0%, 성학대 76.8%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경험의 정도는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의 폭력피해

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최고 97.5%(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언어

적 폭력 행사)에서 최저 67.6%(죽이겠다고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을 조름)로 나

타났음. 

    ∙ 모든 항목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1년간 1회 이상 폭력 경험률이 67.6% 이상

이었음. 

    ∙ 1주일에 2-3회 이상의 빈도(거의매일+일주일에 2~3회)로 비교적 잦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언어적 폭력(56.6%),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잔

소리를 심하게 했다(32.0%), 나를 때리려고 위협했다(28.2%), 원치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했다(24.6%) 등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폭력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았음.

□ 가정폭력 지속기간 및 변화양상

  ― 가정폭력 지속기간의 평균은 134.57개월로서 약 11년 2개월 정도 지속되었음.

    ∙ 10년～20년 미만이 응답자의 27.7%이었고, 5년에서 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21.1%와 20.4%이었음. 

  ― 가정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이게 되는 변화양상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가 17.7%이었고, 폭력의 횟수, 폭력의 정도, 폭력의 종류가 감소

한다는 비율은 13.6%로 나타났음.

    ∙ 반면, 폭력의 횟수가 점차 늘어감,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감, 여러 종류의 폭

력으로 확대되어간다는 비율은 63.3%로 가정폭력은 장기화되면서 빈도, 질

적인 면에서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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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맞대응 실태

  ― 지난 1년간 피해자의 맞대응폭력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91.1%, 신체적 폭력 

49.1%, 경제적 폭력 36.0%, 성학대 6.6%의 순으로 정서적 폭력을 제외한다면 

피해자의 맞대응 폭력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피해자가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맞대응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라 최고 88.6%(가해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함)에서 

최저 6.0%(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함)에 불과하였음. 

    ∙ 피해자의 맞대응은 주로 언어적인 폭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도도 1년에 1

회, 반년에 1～2회에 불과함. 

  ―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맞대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3%로, 맞대응을 한 기

간은 평균 72.55개월(약 6년)로, 가해자의 평균적인 가정폭력 지속기간이 

134.57개월(약 11년)이었던 것과 비교됨. 

  ― 피해자의 맞대응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가 절반정도에 이르

며, 그 외 맞대응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아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능

적으로, 다른 가족(자녀)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의 순이었음.

  ― 피해자의 맞대응 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정도는 가해자의 절반이상이 신

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으며, 신체적 피해도 경한수준으로 나타났음.

  ― 맞대응이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심화시킨다는 응답이 61.8%이었으며, 나머지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약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38.2%이었음. 

□ 가정폭력의 피해의 영향

   ― 신체적 폭력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증상은 가벼운 상처, 멍이 드는 정도의 타박

상이 66.3%로 다수이나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팔이나 다리가 부러짐, 

유산 등 수술이 필요 등 극심한 형태의 폭력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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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의 68.0%가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나머지 32.0%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나거나 

창피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10% 정도는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폭력의 피해는 중복응답 결과로 최고 73.2%(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최저 31.8%(피해자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의 분포를 

보였음.

    ∙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만나기 싫거나 기피하게 되었다는 경우

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이며, 심하게는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의 행동장

애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13.9%에 해당됨. 

□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실태

  ― 폭력상황에서의 피해자의 대응유형은 무조건 피한다가 29.4%로 가장 많았고,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다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응답자의 66.4%이었음.

    ∙ 폭력의 대응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맞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를 합

하여 29.2%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대응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조건 피하는 경우 피하는 장소로는 이웃

이나 친구에게가 가장 많았고(22.2%) 그 외 피하는 장소들은 다양하였으며, 갈 

곳이 없어 배회한다는 응답도 15.3%에 해당됨.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 이웃이나 친구 

등의 순이었음. 

    ∙ 맞으면서 참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무서워서도 30.7%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70% 가까운 정도가 대응할 

경우의 보복행위와 폭력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잘못했다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비는 경우는 대항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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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가해자에게 맞대응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49.0%로 가

장 많았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죽을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위

해서 등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로 맞대응폭력을 행사하였음.

  ― 폭력을 당한 후에 상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7.7%이었고, 상담을 한 대상은  

상담소와 친구 또는 지인(50.6%), 가족 및 친척(44.0%) 순으로 나타났음.

    ∙ 상담하였을 때 (다소+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6.5%인데 비해, (전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54.8%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31.7%로 나타나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홍보가 요구됨.

□ 가해자 관련 사항

  ― 가해자의 절대다수가(94.7%) 배우자에 해당되었고, 가해자의 취업상태는 72.0%

가 취업하였으나, 나머지 28.0%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었음. 

  ― 가해자가 성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남성우월주의가 매우 강함+남

성우월주의가 비교적 강함)가 응답자의 90.8%로 나타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

하는 남편들은 전통적인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이 맨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결

혼생활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는 45.8%이었음.

  ― 가해자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가족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63.1%로  

주된 폭력의 피해자는 배우자와 자녀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가해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22.8%에 불과하

였고 64.1%는 함께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가 58.9%이

었고, 자녀들 때문에도 22.5%인 반면, 가해자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와 폭력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은 각각 3.9%와 8.5%에 불과하였음. 

    ∙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재발방지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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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가해자의 음주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도 23.0%의 

희망을 보였음.

    ∙ 가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더 이상 관계유지가 어

렵기 때문이 28.9%로 가장 많으며, 폭력행위의 개선가능성이 없기 때문도 

24.5%가 응답하였음. 

    ∙ 피해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35.2%), 경제적 지원

(22.4%), 주거지원(15.6%) 등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발생원인

  ―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성격적 결함(폭발적 성격 등), 가

해자의 음주문제가 과반수이상에 해당되었음.

    ∙ 가해자의 의처증 등 오해, 성격차이, 생활방식이나 사고의 차이, 의사소통 기술

의 부족, 가해자의 열등감, 경제적 문제,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 등도 발생원인

으로 지적되었음. 

    ∙ 평소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매우 갈등이 많다와 다소 갈등이 있는 편을 합친 

비율은 85.2%로 높은 반면, 매우 화목하다와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를 합친 

비율은 답은 14.8%에 불과함.

  ― 가해자들의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2일 이상의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응답자

의 74.2%에 이르며,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마시는 상습의 정도

가 심한 경우도 응답자의 57.5%이었음. 

    ∙ 가해당시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23.0%가 항상 그렇다고 하였

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응답도 47.0%나 되어 취한상태에서의 폭력행위는 

70%에 달함. 

  ― 가해자는 성장기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

히 높았으며,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되어 배우자

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할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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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개입

  ―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간 많았음.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생계 등의 자

녀문제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창피해서, 경찰이나 법에서 응분의 조치

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안일이니까 등으로 다양하게 지적됨. 

    ∙ 신고한 후 그 후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변화가 없었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경우는 39.7%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정서적 폭력이 늘었

다, 폭력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폭력이 중단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43.1%에 달함.

  ― 가해자의 79.3%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집에서 나가있거나, 치료시설 

등에의 수용, 그리고. 사법기관에의 수용 등은 소수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폭력의 재발 문제, 위험상

황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시급함.

 □ 가정폭력의 내용별 발생률

  ― 가해자에 의한 폭력의 발생빈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폭력의 지속기간, 

피해자의 대응방식,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요인으로 성역할태도, 음주

습관,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으로 파악됨.

    ∙ 피해자의 대응방식과 가해자의 음주습관 및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은 거의 대

부분의 폭력항목에서 폭력의 발생빈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가해자의 사과여부, 성역할태도, 경찰의 신고는 항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맞대응여부, 가해자의 성장기 폭력경험 여부에 따른 폭력의 발생빈

도는 대부분의 폭력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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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가정폭력

  ― 장애인 가정폭력은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의 피해경험에 대해 항목에 따

라 많게는 45.2%(아프거나 병을 앓아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다, 장애를 거론하며 비난하거나 내 탓으로 돌린다, 잠을 못 자게 한다)에서 

적게는 10.0%(불임수술을 강요받았거나 당했다)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11회 이상으로 볼 때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와 아

프거나 병을 앓아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항목이 각각 

18.7%와 12.9%로 비교적 발생률이 높았음. 

  ― 장애인 가정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배우자가 78.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12.5%), 형제자매(12.5%), 친인척(9.4%)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 피해자 서비스 욕구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 대상 가정폭

력예방교육(90.3%)과 장애인 전용 상담소나 쉼터의 설치하는 것(90.0%)에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음. 

    ∙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사회적으로 장애인 폭력예방 홍보와 인식개선, 가족대

상 가정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강화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욕구

 □ 지원제도에 관한 욕구

  ―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소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76.8%), 보호시

설 이용경험이 69.3%로 높았음.

    ∙ 법률관련 상담 및 무료변론과 같은 법률서비스 이용경험(60.7%), 여성긴급전

화 1366(55.2%),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52.6%)에 대한 이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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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과반수에 해당되었음. 

    ∙ 나머지 항목들(의료적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 원스톱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은 저조한 실정임. 

 □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 욕구 

   ― 가정폭력피해자는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이용의사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법률

관련 서비스(94.8%), 의료적 지원(94.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93.0%), 취업관

련 서비스(90.1%)는 욕구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들에 해당됨. 

    ∙ 나머지 항목들도 거의 9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의 욕구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적인 지원서비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빈곤가정 생활비지

원, 가족단위 주거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으로서 세 프로그램 모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자립을 위한 대부서비스를 우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있다. 

 □ 주거지원 관련 사항

  ― 가족단위의 주거지원은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 응답자의 69.7%가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 나올 의향이 있으나 스스로 집을 

마련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14.9%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룹 홈 등의 주

거를 지원한 경우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89.4%로 높은 욕구를 보였음.

□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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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자녀관

련 지원, 법률 서비스, 법적 조치, 가정폭력 관련 기관, 피해자 상담 및 치료, 

가해자 처벌, 가해자 치료 및 교육과 관리, 일반인 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

았음.

  ― 자립지원은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되었으며, 경제적 지

원은 생활비 지원과 자립과 관련한 자금지원(대출포함)을 희망하였음.

    ∙ 주거지원은 독립적인 항목으로도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자녀지원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심리‧정서적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음.

    ∙ 법률관련 서비스는 이혼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법

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였음.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

한 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상담기관 관련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상담소를 이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86.1%에 이름. 

    ∙ 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이용률은 1366은 41.5%, 보호시설 

30.5%, 원스톱 지원센터는 11.9%로 낮은 수준이었음.

  ― 상담소 이용자의 경우 (대체로+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3.4%이었고 보호시설

은 85.9%, 1366 긴급전화는 65.4%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자 만족도

  ― 가정폭력 상담소의 이용자 만족도는 상담원의 태도(친절성, 이해심, 인격 존중 

등)가 94.3%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 서비스(92.8%), 

상담원의 문제해결력(91.4%)은 90%를 초과하였음.

    ∙ 전화상담 연결과정(88.6%), 면접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85.3%), 서비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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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82.2%)는 만족도가 80%대이었음.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인터넷상담 답변기간(73.6%), 교통편

(69.8%)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11개에 대한 이용률을 보

면, 개별상담(서비스) 85.5%와 법률관련 서비스(상담, 지원. 연계) 68.9%를 제외

한 나머지 항목들은 이용경험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상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체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담 등 개별서비스와 법률상담과 지원이 각 각 94.6%로 가장 높고, 가정폭

력대처교육(91.4%), 가족 및 부부상담(90.0%)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자조모임, 취

업지원, 자녀지원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심이 요구됨.

□ 보호시설 관련환경 만족도

  ― 보호시설 관련 환경의 만족도는 상담원들의 상담태도(84.3%), 전체적인 서비스

(84.0%), 직원이 시설이용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력(80.5%)에 대한 항목은 80% 

이상을 보여 만족도가 높았음.

    ∙ 나머지 항목들은 70%대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보호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이용률은 최고 84.4%(개별상

담)에서 최저 21.4%(자녀학업지원)로 나타나서 개별상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프

로그램들의 제공률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집단상담(76.5%)이 다음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미술 음악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과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은 60% 내외의 

수준으로 비교적 이용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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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인 법률상담(88.9%), 의료지원

(88.0%), 개별서비스(87.4%), 집단상담(85.5%), 자녀양육지원(85.5%), 사회복지서

비스제공 및 연계(83.1%), 가정폭력대처에 관한 교육(82.3%), 가족 상담(82.1%), 

자조모임(80.0%)은 긍정적인 응답이 80%대로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음.

    ∙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문화프로그램과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그리고 퇴소 후 

지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개별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

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임. 

제14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완료 시설

  ― 조사방법 

  ― 조사내용

제2절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 일반특성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건물소유형태

  ―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및 소방기준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 서비스 대상 

  ― 일시보호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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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관리

  ―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 협의체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교육실시 

□ 지원제도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

  ― 장애인 및 아동서비스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프로그램 평가

□ 종사자 실태

  ― 직원현황 및 근무년수

  ― 종사자의 임금, 근무시간 및 휴가

  ― 종사자 자격

  ―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

□ 일반사항

  ― 지역별 분포 및 설립유형

  ― 시설현황

  ― 운영주체의 동시운영 시설 및 시설대표 동일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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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주체와 시설간 회계장부 분리여부

  ― 수익사업

□ 운영 및 관리

  ― 법인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피해자 치료비 지원

  ― 채무유무 및 재정지원 방법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 인력 충분성 

  ― 거주지 및 퇴소자 의견수렴 

  ― 시설 홍보방법 및 효과성 

  ― 협의체 구성 및 기관간 연계

  ― 시설운영상 어려움 및 발전상 필요사항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거주자 사항

  ― 정원 및 연 거주자 

  ― 입소율 및 수용률

  ― 입소기간

  ―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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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관련 사항 

  ―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급여수준

  ― 근무시간 

  ― 외부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규정

  ―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4절  여성긴급전화 1366 실태

□ 일반사항

  ― 지역별 분포 및 설립년도

  ― 시설현황 

□ 운영 및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직원채용 방법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실시 및 근로시간 

  ― 재정지원 

  ― 인력 충분성

  ― 이용자 의견수렴  

  ― 홍보방법

  ― 연계기관 및 협의체 구성

  ―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및 우선 개선사항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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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실시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후관리 

□ 긴급피난처 관련 사항

  ― 긴급피난처 현황

  ― 긴급피난처 이용자 

  ― 입소기간

□ 종사자 사항

  ― 종사자 현황

  ― 근무경력 및 월 급여수준 

제5절  통합상담소 실태

□ 일반특성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건물소유형태  

  ―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및 소방기준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 서비스 대상 

  ― 일시보호, 공간 및 설비

□ 운영 및 관리

  ―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 협의체 및 타 기관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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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 

□ 지원제도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

  ― 장애인 및 아동서비스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프로그램 평가

□ 종사자 실태

  ― 직원현황 및 근무년수

  ― 임금, 근무시간 및 휴가

  ― 종사자 자격

  ―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6절  모자일시보호시설 실태

□ 일반특성

  ― 시설위치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법인특성

  ― 건물소유형태 및 공간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 운영 및 관리

  ― 운영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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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치료비

  ― 지도‧점검 및 거주자 의견반영

  ― 협의체 및 연계

  ― 홍보

  ―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점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 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거주자 사항

  ― 정원 및 연 거주자

  ― 입소율 및 수용률

  ― 보호사례

  ― 입소기간 

□ 종사자의 일반사항 및 교육

  ―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급여수준

  ― 근무시간 

  ― 외부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규정

  ―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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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정책적 제언

  제1절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 사회문화적 규범개선

  ― 가정폭력은 ‘가정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선행적으로 폭력허용적 가치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

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의식 등이 전환되어야 함.

□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을 강화함. 

    ∙ 홍보물(안내책자), 대중매체, 전광판, 캠페인 등을 활용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가정폭력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함.

□ 사회적 유대망 형성

  ― 친‧인척 및 친구‧이웃,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

여 가정폭력을 예방함.

  □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강화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통찰하는 인식전환을 위

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신고를 제고함.

 □ 일반국민 대상의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강화

  ― 가정폭력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제

공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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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발생시 대처방안의 교육은 아동․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등에 따라 차

별화되어 실시되어야 함. 

    ∙ 가해자(행위자)의 특성과 폭력상황에 따라, 폭력의 유형과 개별 폭력행위에 

따라 차별화된 대처하는 방식이 제공되어야 함.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볼 때에는 가정폭력대처교육, 가족 또는 부부단위

의 상담이나 교육 등도 가정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

로그램임. 

    ∙ 가해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것과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제2절  가정폭력관련 제도개선 방안

□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시각 접근

  ― 가정 내에서 다양한 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가정폭력에 대

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바라보는 전체

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인 효과성을 극대화

할 것임.

 □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 가정폭력의 조기개입강화측면에서 경찰의 폭력대응서비스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제고하여 초기 

대응에 임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개선함.

    ∙ 경찰관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단위별로 경찰서조직 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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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강화

  ― 현행 법적‧제도적 부분들은 평등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가족제도를 지향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분리 및 주거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필요함.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가

족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인 별거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이 피해자의 편이 될 수 있도

록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 현행의 획일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

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프로그램별 차등 예산지원방식으로 개선함.

  ― 선행적으로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 종결단계, 평가 및 피드백에 이

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평가도구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 가정폭력관련 전반적인 법‧제도 운영시스템과 가정폭력발생률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하여 효과성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책효

과를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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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 적정수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 지역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 지역별로 적정한 개소수를 추정하여 여성폭력시설의 지역 균형적인 공급계

획을 마련함. 

    ∙ 지역별 공급계획 및 여성시설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의 기능을 진단하

여 통‧폐합 및 기능전환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폭력피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므로 폭력피해

자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측면에서 통합상담소 형태를 확

대함. 

□ 가정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며, 지원 내용도 가정폭력 대상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지역협의체의 확대와 기능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폭력시설간의 연대성과 연

계기능을 강화시킴. 

    ∙ 가정폭력신고에 대처하는 법적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이

와 함께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함.

□ 피해자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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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피해자는 국적에 따라, 장애여부, 자녀동반 여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함. 

    ∙ 피해자 특성 및 자녀연령, 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확충과 전문상담원 제도를 마련하고, 거주

기간별로 시설을 유형화함.

□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시간 개편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현행 기관

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수요자에게 신속한 연계장치 체계로의 보완와 병

행하여 서비스 제공시간도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 등의 제공도 확대될 필

요가 있음. 

□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

  ― 지역사회 환경과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야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유관 서

비스 기관들과의 통합적인 네트웤의 구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1366의 기능제고로 긴급구조체계 강화

  ― 여성1366의 역할을 제고하여 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여성1366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Hot line으로

서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여성전화1366은 경찰, 검찰, 상담소, 의료기관,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여성1366에 대한 기능 및 역

할 등이 홍보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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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강화

  ― 피해자보호시설이 이용자의 보호 업무에 한정하는 것을 극복하고 가정폭력 문

제 해결 및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며, 이

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함.

□ 종사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과목 및 교육시

간 등을 표준화하며, 자격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함다.

    ∙ 상담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원의 경력, 전공, 시설특성에 따라 다양

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 

제4절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지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접근성을 증대하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기관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 인구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비롯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함.

    ∙ 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지리적 편리성, 서비스 이용시간에 있어 수요자의 선

택 가능성 확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적 편안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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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전문기관 또는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유 서

비스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피해자 자립을 위한 경제적 서비스 또는 가해자와의 폭력을 피하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기초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함. 

    ∙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부처간 협조를 통해 

현재 일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함.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의 적절한 대처방안 강화

  ―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행동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재제 또는 치료하는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 및 교육도 필요함.  

□ 부부폭력피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자녀

의 보육과 양육, 학업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서적 서비스 등 자녀에 관한 다양

한 서비스가 개발 및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제5절  가해자 처벌 및 치료에 관한 정책제언

□ 가해자의 지속적 관리체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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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공조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 효

과적으로 가정폭력 재발 예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제고함.

□ 가해자에 대한 인식교정프로그램 강화

  ―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교정이 필요하며, 가해자들에게 보여지는 성차

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도 부부  갈등의 요인을 제거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같은 장기적 접근은 물론이고 예비부부 또는 

결혼초기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그리고 직장을 중심으로 한 교

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해자의 폭력행위 교정프로그램 강화

  ― 가해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 즉, 음주습관

을 교정하는 것과 가해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인격 교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활성화함.

□ 가해자 처벌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에 앞서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인식교

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

입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선 법집행기관에서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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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폭력대상별 정책제언

□ 아동학대 관련 정책제언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및 학대유형에 대한 개념 정립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관련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보급

□ 노인폭력 관련 정책제언

  ―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강화 및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체계 확립

  ―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서비스 개발

  ―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경찰관의 노인학대 인식제고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 장애인 폭력 관련 정책제언

  ― 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쉼터) 설치 및 지원확대 필요

  ―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설치확대 필요

  ―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 필요

□ 이주여성폭력 관련 정책제언

  ― 이주여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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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상담제도 정비 

  ― 이주여성의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능력 제고

  ― 이주여성폭력예방교육

제16장  결 론

□ 연구배경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됨. 

    ∙ 폭력의 심각성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과 반복될

수록 폭력의 수준이 강해진다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연구자에 따라 가정폭력발생률은 상이하지만 매년 엄청난 수의 폭력이 발생되

고 있고, 폭력의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더 나아가 법원에 계

류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인문제 또는 가족의 내부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폭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

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가정폭력발생률을 산출

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요약 205

□ 향후 연구방향

  ― 향후에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대

상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될 것이 요구됨.

    ∙ 광범위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원간의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